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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심판청구서

위 청구인들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합니다.

청구취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2022. 3. 25. 제

정 대통령령 제32557호) 제3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침해된 권리

생명권, 행복추구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기

본권보장), 평등권(헌법 제11조), 재산권(헌법 제23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에서 생활할 권리(헌법 제35조), 재해를 예방하고 환경재난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헌법 제34조 제6항), 환경권의 법률적 보장(헌법 

제35조 제2항) 위반,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등.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2022. 3. 25. 제정 

대통령령 제32557호) 제3조 제1항은 ‘파리협정’ 등 국제사회에서 합의된 

기준에 따라 기후재난으로부터 청구인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에 불충

분한 목표로서 청구인들의 생명권, 행복추구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 평등

권, 재산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호하기에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조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 침

해합니다. 그러므로 위 제3조 제1항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 기본권을 직

접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 심판청

구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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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유

Ⅰ.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1. 온실가스, 온실효과와 기후위기 

가. 탄소중립기본법의 목적 

탄소중립기본법(2021. 9. 24. 제정 법률 제18469호 2022. 3. 25. 시행) 제1조는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

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

적ㆍ환경적ㆍ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ㆍ촉진

ㆍ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현재 세대

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며 국제사회

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기후변화와 기후위기의 의의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

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하고(탄소중립기본법 제2조 제1호), “기후위기”란 기후변화가 극

단적인 날씨뿐만 아니라 물 부족, 식량 부족, 해양산성화, 해수면 상승, 생태

계 붕괴 등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여 획기적인 온실가

스 감축이 필요한 상태를 말합니다(탄소중립기본법 제2조 제2호).

다. 온실가스

(1) 온실가스의 의의

탄소중립기본법 제2조 제5호는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로서 이산화탄

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

(PFCs), 육불화황(SF₆)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고 규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후변화협약에 의하여 규제대상이 되는 온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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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는 교토의정서(1997)에서 6가지, 그리고 교토의정서 개정(2012)시 삼불화질

소(NF₃)이 추가되어 7개입니다. 

[기후변화협약에 의한 규제대상 온실가스]

(2) 온실가스의 종류별 특성1)

1) 기상청 홈페이지 참조
http://www.climate.go.kr/home/10_wiki/index.php/%EC%98%A8%EC%8B%A4%EA%B0%80%EC%

8A%A4

이산화탄소(CO₂)

- 인간의 화석연료 소비 증가로 배출되는 대표적 온실가스로 전지구 평균농도는 꾸준히 

증가 추세이다. 관측단위는 ppm(100만분의 일)이며 대기 중에 머무르는 시간이 

100~300년으로 전체 온실효과의 65%를 차지한다. 화석에너지 사용과 시멘트 생산 등 

인간 활동과 동‧식물의 호흡과정, 유기물의 부패, 화산활동 등 자연활동으로 대기 중에 

배출되고 식물의 광합성 작용과 해양 흡수로 배출된 양의 약 60%가 제거되고 나머지 

40%는 대기 중에 남아 농도가 증가한다.

- 최근 이산화탄소 농도는 산업혁명 이전의 280ppm보다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다. 전지

구 이산화탄소 평균 농도*는 2019년 409.8ppm을 기록하였고, 안면도 기후변화감시소

(기상청 소속)에서 관측된 평균 농도는 2019년 417.9ppm을 기록하였다.

[온실가스 관측역사]

메탄(CH₄)

- ppb(10억분의 1) 수준으로 대기 중에 존재한다.

- 전지구 온실가스 복사강제력 대비 17% 기여하고 있으며 주요 배출원은 습지, 바다, 

대지의 사용, 쌀농사, 발효, 화석연료 등 다양한 인위적‧자연적 요소가 존재하는 반면, 

http://www.climate.go.kr/home/10_wiki/index.php/%EC%98%A8%EC%8B%A4%EA%B0%80%EC%8A%A4
http://www.climate.go.kr/home/10_wiki/index.php/%EC%98%A8%EC%8B%A4%EA%B0%80%EC%8A%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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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의 특성]2)3)

2) 지구온난화지수(GWP)는 이산화탄소 1kg과 비교하여 온실가스가 대기 중에 방출된 후 특정기간 그 가
스 1kg의 상대적 온난화 효과를 말합니다.

3) 복사강제력(Radiative Forcing, RF)은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물질들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척도로 단위
면적 당 에너지 변화율로 표현(W/㎡), 양의 복사강제력은 지구-대기 시스템의 에너지를 증가시키고, 
음의 복사강제력은 감소시킵니다.

소멸원은 주로 대기 중 수산화이온(OH) 라디칼로 알려져 있다.

- 다른 온실가스에 비해 체류시간이 12년으로 짧아 배출량을 줄이면 가장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다.

아산화질소(N₂O)

- 대기 중 체류시간이 114년 되는 온실가스로 복사강제력의 6%를 차지한다.

- 발생원은 해양, 토양 등이 있으며 화석연료, 생태소각, 농업비료의 사용, 여러 산업공

정에서 배출되는 인위적 기원 등이 있다. 아산화질소는 성층권으로 올라가 광분해 되어 

성층권 오존을 파괴하면서 소멸된다.

육불화황(SF6)

- 육불화황은 인공적인 온실효과를 유발하며 화학적, 열적으로 안정된 기체이다. 전기를 

통하지 않는 특성이 있으며 반도체 생산 공정에서 다량 사용된다.

- 이산화탄소와 같은 양일 때 온실효과는 약 22,800배로 가장 크며 한번 배출되면 

3200년까지 영향을 미친다(이산화탄소 200년).

- 대부분 성층권이나 그 상층에서 주로 짧은 파장의 자외선에 의해 파괴된다.

수소불화탄소(HFCs)

- 오존층을 파괴하는 프레온 가스로 염화불화탄소의 대체물질로 개발되었다.

- 냉장고나 에어컨의 냉매 등 주로 인공적으로 만들어 산업공정의 부산물로 쓰인다.

과불화탄소(PFCs)

- 염화불화탄소의 대체물질로 개발. 탄소(C)와 불소(F)의 화합물로 만든 전자제품, 도금

산업, 반도체의 세척용, 소화기 등에 사용된다.

염화불화탄소-11, 12, 113 (CFC-11, 12, 113)

- ‘프레온 가스’로 널리 알려져 있음. 오존층을 파괴시키는 물질 중 하나로 몬트리올 의

정서에서 규제대상 물질(1989)로 지정되었으며, 냉장고 냉매, 발포제, 충전제로 주로 사

용된다.

- 계속적인 배출로 농도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몬트리올 의정서 발표 이후 현재 감소 

추세에 있다.

※ 교토의정서에서 규제되었으나, 몬트리올 의정서에서 규제되지 않은 물질은 그 농도가 

증가 추세에 있음(예: HFCs와 S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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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제1호증 탄소중립위원회 탄소중립학습자료집 참조)

라.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

1958년부터 하와이 마우나로아 관측소에서 정밀하게 측정한 대기 중 이산화

탄소 농도를 보면, 매년 북반구 여름철에 낮아지고(8~9월 최소), 겨울철에 높

아지는(4~5월 최대) 1년 주기의 변동은 있었으나 1958년 당시 320ppm4) 이하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마우나로아 관측소에서 측정을 시작한 이후로 

장기 상승 추세는 단 한번도 꺾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져 가장 최근에는 

421.07ppm을 기록했습니다.5)6) 과학자들은 450ppm에 이르면 회복 불가능한 

기후변화가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7)8)

4) ppm : 백만분율, 즉 part per million을 의미합니다. 320ppm은 0.00032, 백분율로는 0.032%에 해
당합니다. 

5) https://keelingcurve.ucsd.edu/ 
   2022. 6. 5. 10:04 스크립스 해양연구소 방문 화면입니다. 
6) 대기 중 이산화탄소 증가 곡선은 관측 프로그램을 최초로 주도한 미국 스크립스 해양연구소의 찰스 

데이비드 킬링(Charles David Keeling) 박사의 이름을 따서 ‘킬링 곡선(Keeling Curve)’라고 부릅니
다.

https://keelingcurve.ucsd.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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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eeling Curve, 2022. 6. 5.자] 출처: Scripps 해양연구소

미국 국립해양대기청 자료에 따르면 2022. 6. 6. 기준 전 지구 측정치 평균은 

417.37ppm입니다(2022. 6. 9.자 한겨레신문 기사 참조).9)

7) 남성현, ‘2도가 오르기 전에’, 애플북스, 단행본입니다. 남성현은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교수입니
다.

8)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의 안전한 수준은 350ppm입니다. 산업화 이전 시기의 이산화탄소의 평균 
농도는 280ppm입니다(출처 : The Guardian)

9) 2022. 6. 9.자 한겨레신문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46279.html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4627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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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지난 200만 년 간 가장 높고, 메탄과 

아산화질소는 지난 80만 년 동안 가장 높았습니다. 1750년 이후 이산화탄소

의 농도는 47% 상승했고, 메탄의 농도는 156%, 아산화질소의 농도는 23% 상

승했습니다(갑 제2호증 IPCC 제6차 평가보고서 제1실무그룹 정책결정자를 위

한 요약보고서, 갑 제3호증 IPCC 제6차 평가보고서 제1실무그룹 보고서 전문  

참조).10) 

산업화 후 20세기부터 인위적인 기후변화가 본격화되면서 21세기인 오늘날

에는 자연적 기후 변동성 범위를 넘어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류가 만들어 낸 인위적 기후변화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만큼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11)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ppm) 변화. 80만년 전 ~ 현재](출처 : NASA)12)

마. 온실가스와 온실효과

(1) 온실효과

이산화탄소()로 대표되는 온실가스들은 분자의 특성으로 인해 태양으로

10) IPCC 제6차 평가보고서 제1실무그룹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보고서(Summary for Policymakers, 
줄여서 SPM이라고 합니다). 일단 영문본을 제출하고, 추후 원문과 번역본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1) 남성현, ‘2도가 오르기 전에’, 애플북스
12) 지구의 평균 기온과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정밀하게 측정하기 전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나무의 

나이테, 산호초, 빙하 코어 등을 분석해서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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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오는 빛(주로 가시광선)을 그대로 투과시켜 태양광이 지표면에 도달토

록 하는데, 그 반대로 지표면으로부터 지구 밖으로 나가는 지구복사열(적외

선)을 흡수하고 그 중 일부를 지구표면으로 방사합니다. 따라서 온실가스에 

의해 방출되는 열은 추가적으로 지구 표면에 도달하고, 그로 인해 지표면 근

처의 대기는 따뜻해집니다. 

마치 온실 내부에 열이 갇혀 더워지는 현상과 유사하다고 하여 이를 온실효

과(Greenhouse effect)라고 합니다. 온실가스들이 일으키는 효과들로 인하여 

우주로 다시 나가야 할 열들이 우주로 나가지 못하고 지구에 계속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픽 출처 : 과학창의재단 사이언스 올)

(2) 지구의 기온상승 

지구 표면의 기온은 산업화 이후 1.09℃ 상승했습니다. 즉 전 지구 표면의 

온도는 1850-1900년 기간에 비해 2011-2020년 기간에 1.09℃ 상승하였는데, 

육지는 1.59℃, 해양은 0.88℃ 상승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지구표면의 기온상승 원인은 온실효과 때문입니다. 온실효과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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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20세기 이후 지구의 기온상승을 설명하는 과학계 보고는 없습니다. 이

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 농도의 증감은 지구 평균 기온의 증감과 밀접하

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배출된 온실가스의 총량과 지표면의 평균 온도 증가 

사이에는 거의 선형적 비례관계가 있습니다. IPCC 제6차 평가보고서는 각 

1000Gt의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축적될 때마다 지구표면의 온도가 0.45℃

가량 상승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갑 제2호증 내지 제3호증). 

2003-2012년 기간에 비해 지난 10년 간 0.19℃ 상승하였습니다. 미 해양대기

청(NOAA)이 기온을 측정하기 시작한 1880년 이후 140년 동안 가장 더웠던 5

개년은 2016년, 2020년, 2019년, 2015년, 2017년의 순서입니다. 

2. 온실가스가 인위적인 기후변화의 원인이라는 점

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보고서

IPCC는 1988년 UN 환경계획(UNEP) 및 세계 기상 기구(WMO)에 의해 설립되

고 UN 총회에 의해 승인된 정부간 위원회입니다. IPCC는 포괄적이고 객관적

인 방식으로 기후 변화에 관한 과학적 연구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과학에 기

반한 의사결정의 기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IPCC 보고서들은 전 세계에서 

출판된 과학, 기술, 사회-경제 문헌의 결과를 요약하고 과학적인 관점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인류에 의해 초래된 기후 변화의 배경 사실, 그 결과 및 위험은 IPCC가 발행

한 평가 보고서와 특별보고서들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들은 기후변

화에 대한 인류의 현 지식 상태에 관한 신뢰할 수 있는 요약본으로서, 국세

사회 뿐만 아니라 한국의 정책결정도 위 보고서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보

고서의 저자들은 과학적 연구의 상태에 대한 평가에 관하여 합의를 도출해

야 하고, 회원국 정부의 전문가들에 의해 다시 한번 검토되며, 보고서는 

IPCC 총회에서 승인되어야 합니다. 

IPCC에서 발간한 모든 보고서는 웹사이트(http://ipcc.ch)에 공개되어 있습니

다. 최근의 보고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4년 제5차 평가보고서 (Fifth Assessment Report)

· 2018년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 (Global Warming 1.5℃ Spe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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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port)

· 2019년 기후변화와 토지 특별보고서 (Climate Change and Land Special   

   Report)

· 2019년 해양 및 빙권 특별보고서 (The Special Report on the Ocean and  

   Cryosphere in a Changing Climate)

· 2021년 제6차 제1실무그룹 평가보고서 (Sixth Assessment Report WGⅠ)

참고로, 아래에서 살펴 볼 네덜란드 Urgenda 판결은 네덜란드 정부에게 기

후변화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주의의무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① 정부가 

기후변화 피해를 인지했는지 여부, ② 기후변화 피해가 실제이고 임박하고 

위협적인지 여부, 그리고 ③ 사전조치를 취하는 것이 정부재정에 심각한 부

담을 초래하는 지 여부를 각각 살폈습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기후변화의 위해성과 심각성을 집중 분석하였

는데 대부분 IPCC 보고서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온실

가스 배출과 기후변화의 상관관계가 분명하다는 점, 산업혁명 이후 지구 온

도가 약 1.1도 상승하였고 앞으로 온도 상승이 가속화 될 것이라는 점, 지구 

온도가 2도 이상 상승하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 1도와 2도 사이에

서 임계점(tipping  point)에 다다를 가능성이 높고 그 이후 이상 기후로 인한 

피해는 자연계와 인간 모두 대처하기 어렵다는 점, 네덜란드의 온실가스 배

출량이 계속 증가한다는 점, 기후변화 피해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2도 아

닌 1.5도 목표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존재한다는 점,  1.5도 상승을 위해서 

온실가스의 농도는 430ppm 미만이어야 하고 현재 대기 중 농도는 이미 

401ppm에 이르렀다는 점, 더 늦게 감축할수록 임계점에 다다르는 탄소예산

은 더욱 빨리 고갈될 것이라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갑 제4호증 기후변화

와 인권침해 소송-Urgenda 고등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참조).13)

나. 기후변화는 인간의 영향에 의한 것이 명백하다는 점

IPCC 제6차 평가보고서(AR6) 제1실무그룹(WG1) 보고서14)는 “대기와 해양, 

육지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는 인간의 영향에 의한 것이 ‘명백하

13) 박시원, ‘기후변화와 인권침해 소송-Urgenda 고등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환경법과 정책 제23권, 
2019. 9. 30.

14)실무그룹(Working Group, WG), 평가보고서(Assessment Report, AR), 예를 들어 제4차 평가보고
서는 AR4, 제3실무그룹은 WG3 하는 식으로 표현합니다.



- 12 -

다’(unequivocal)”고 밝혔습니다. IPCC 제5차 평가보고서의 ‘온난화는 명

백한 사실’이라는 관점에서 한발 더 나아가, 그 원인이 ‘인간’에게 있음

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아래 그래프는 1850-2020년에 걸쳐 관측된 전 지구 표면 기온(검정)에 대해, 

온실가스(빨강)의 온난화 영향과 에어로졸(파랑)의 냉각 효과,15) 그리고 자연

적인 변수(녹색)가 일으키는 중립적인 영향 각각을 보여줍니다. 

(출처 : Carbonbrief / Source: IPCC (2021) FAQ 3.1, Figure 1.)

아래의 그래프에서 ‘검은색 실선’은 인간의 영향이 없던 시기(1850~1900

년, 산업화 이전)부터 현재까지 실제 관측된 연평균 지표 온도를 보여줍니다. 

갈색 실선은 ‘인위적 요인(인간)’과 ‘자연적 요인’을 합쳤을 때 연평균 

지표 온도 변화 추이를 시뮬레이션 한 것입니다. 

반면 녹색 실선은 태양, 화산 등 ‘자연적 요인’만 있었을 경우를 가정해 

시뮬레이션 한 것으로 연평균 지표 온도 변화 추이를 보여줍니다. ‘인간’

15)  에어로졸 형태의 대기 오염물질은 지구를 냉각시킵니다. 에어로졸은 대기 중에 떠 있는 작은 입자
들인데, 에어로졸은 사막의 모래먼지처럼 자연발생적인 것도 있지만 석탄에서 나오는 검댕에서부터 
자동차 배기가스 같은 인공적인 것도 있습니다. 에어로졸은 태양광과 태양열이 우주로 반사되는 것을 
막는 구름을 강화시켜 지구가 차가워지도록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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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향이 더해졌을 때 지표 온도 증가폭이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

다. 실제 관측값은 시뮬레이션을 돌린 값보다도 더 올라갔음을 확인할 수 있

습니다(갑 제2호증 내지 제3호증). 

3. 온실효과가 지구의 환경과 기후에 미치는 영향

IPCC 제6차 평가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대기, 해양, 빙권, 생물권에 광범위하

고 급속한 변화가 진행 중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① 북극 해빙(海氷)이 쇠퇴하고 있습니다. 9월의 북극 해빙 면적은 1979-1988 

기간에 비해 2010-2019 기간에 40% 가량 감소하였습니다. 부피의 감소는 더

욱 급속한데, 1979년부터 2016년 사이의 기간 동안 부피가 72% 감소했습니

다. 모든 SSP 배출 시나리오16)에서 북극 해빙은 2050년 이전에 최초로 사실

16) IPCC 제6차 평가보고서는 5개의 시나리오를 통해 가장 가능성이 높은 미래를 검토했습니다. SSP는 
“공통 사회경제 경로”(Shared Socio-economic Pathways)의 줄임말로, “미래 사회경제 발전에 대
한 다섯 가지 개괄적인 내러티브”를 기술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적은 시
나리오가 SSP1이고, 가장 많은 시나리오가 SSP5입니다. SSP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분량 관계상 추후 
별도의 서면으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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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사라지는 날을 맞게 된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② 북반구 빙설이 감소하고 있고, 그린랜드 빙상의 표면이 지난 20년간 지속

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비록 제한적 증거이기는 하나 남극 빙상의 손실도 

인간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그린랜드 빙상의 질량 손실율은 1992-1999 기간 

동안에는 연간 39Gt이었는데, 2010-2019 기간 동안에는 연간 243Gt으로서, 

그린랜드 빙상의 질량 손실율은 20년 사이에 약 6배 커졌습니다. 남극 빙상

의 질량 손실율은 1992-1999 기간 동안 연간 49Gt 이었는데, 2010-2019 기간 

동안 연간 149Gt으로서 손실율이 3배 증가하였습니다. 모든 SSP 시나리오에

서 그린랜드와 남극의 빙상 손실이 21세기 내내 지속될 것이고, 고 배출 시

나리오(SSP5-8.5)에서 그린랜드 빙상의 손실로 인한 해수면 상승 효과는 

13cm, 남극 빙상의 손실로 인한 해수면 상승 효과는 18cm로 전망되고 있습

니다.  

③ 시베리아와 북미의 영구동토층은 지난 3~40년 간 지속적으로 해동되고 

있고, 금세기 내에는 더욱 급속히 진행되어 영구동토층은 전부 녹아버릴 것

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영구동토층은 바닥으로부터 3m 깊이까지는 기온이 

1℃ 상승할 때마다 25%씩 녹고 있습니다.  

  

④ 해수면은 1901년과 2018년 사이에 20cm 상승하였습니다. 해수면이 상승

하는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는데, 1901년-1971년 사이에는 연간 1.3mm, 

1971년-2006년 기간에는 연간 1.97mm, 2006년-2018년 기간에는 연간 3.7mm

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해수면은 1995-2014과 비교할 때, 2050년까지 저 배

출 시나리오에서 18cm, 고 배출 시나리오에서 23cm 상승할 것이고, 2100년

까지 저 배출 시나리오에서 38cm, 고 배출 시나리오에서 77cm 상승할 것으

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2100년 이전에 남극 빙붕의 급작스러운 붕괴나 그린랜드 빙상의 빠른 

해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그러한 일이 발생할 경우에 해수면은 추가

적으로 1m 더 상승합니다. 2100년을 넘어서 보다 장기적인 해수면 상승 전

망은, 그린랜드와 남극 빙상의 융해가 지속되어 1995-2014에 비해 2150년 무

렵에는 저 배출 시나리오에서 60cm, 고 배출 시나리오에서 1.4m 상승할 것

입니다. 2300년 무렵에는 저 배출 시나리오에서 1.7m, 고 배출 시나리오에서 

4.3m 상승할 것이고, 여기에 빙붕의 붕괴가 더해지면 추가적으로 16m 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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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니다. 

⑤ 전 세계 해양의 상층부(0-700m)가 1970년대 이래로 따뜻해지고 있고, 해

수의 산성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20세기 중반 이래로 표층 해수에서 산소가 

점점 고갈되는 곳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표층 해수의 온난화로 산호의 백

화가 이미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고, 표층해수의 온도가 1℃ 상승하면 산호초

는 99%가 백화됩니다. 해양 생물의 30%가 생애의 일정 주기를 산호초에서 

보내기 때문에 산호의 백화는 해양 생물의 대규모 멸종으로 이어집니다. 표

층 해수의 pH 값은 지난 5,000만 년 동안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였는데, 최근 

몇 십 년 동안에는 지난 200만 년 이래로 가장 낮은 값을 기록하고 있습니

다. 해양의 산성화는 탄산칼슘으로 껍질과 골격을 만드는 유공충과 같은 플

랑크톤을 녹이고 먹이 사슬을 붕괴시키며 해양 생태계에 막대한 위험을 초

래합니다.    

     

⑥ 그린랜드 빙상의 융해와 북대서양으로 유입되는 담수로 인해 대서양 자

오선 역전순환(Atlantic Meridional Overturning Circulation)이 약화되고 있습

니다. 그로 인해 유럽, 북미 및 기타 지역의 기상 시스템은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적도 지역으로부터 북대서양으로 열을 이동시키는 위 해류의 

약화로 인해 북대서양 지역의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는 반면에 남반구는 더

욱 더워질 것입니다. 그 외에도 겨울 폭풍의 증가, 북유럽의 강수 및 홍수, 

남유럽의 강수량 감소 등이 발생할 것입니다(갑 제5호증 IPCC 해양 및 빙권 

특별보고서 참조). 

⑥ 북극 지역의 온도 상승은 제트기류의 위치와 강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해 전 지구적 바람 패턴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강수량, 홍수, 허리케인, 

폭염 및 가뭄과 같은 비정상적으로 오래 지속되고 대규모이며 극단적인 기

상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4. 극한 기후 사건들과 티핑 포인트의 위험

가. 극한 기후 사건들

인간에 의해 초래된 기후변화는 이미 세계 전 지역에 걸쳐 수많은 이상기후

와 기후재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열파, 홍수, 가뭄, 열대 사이클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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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극한 기후 사건들이 점점 더 자주 발생하고 있고, 그 강도도 더욱 강력

해 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극한 기후 사건들은 몇 십 년, 몇 백 년

에 한번 일어나는 예외적인 ‘이상기후’가 아니라, 점점 더 일상적으로 벌

어지고 있습니다.   

① 폭염은 1950년대 이래로 점점 더 자주 그리고 강도가 더욱 강해지고 있

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의 폭염 사건들은 기후 시스템에 미친 인간의 영향이 

아니고서는 설명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21세기 폭염 사건의 리딩케이스라고 

불리우는, 2003년 유럽을 강타했던 폭염으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선진

국의 시민들 75,000명이 사망했습니다. 

폭염은 그야말로 건강에 치명적인데, 호르몬 등 신체의 10%를 구성하는 단

백질이 42℃의 온도에서 굳기 때문이고, 열을 식히기 위해 혈액의 수분을 피

부를 통해 증발시키면서 혈액순환에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과학계의 

보고에 의하면 인류가 지금처럼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면 2003년 유럽에 닥쳤

던 폭염이 2050년 무렵이면 2년에 한번 꼴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

니다. 

② 1950년대 이래로 홍수의 빈도와 강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그 반대로 

육지의 증발 작용으로 인해 농업과 생태계에 가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

리법칙상 대기의 온도가 1℃ 높아질 때마다 그 대기는 수분을 7% 더 품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지의 수분이 증발되어 가뭄이 들었다가, 수분

을 한껏 품은 대기가 한꺼번에 홍수로 쏟아내는 것입니다. 가령, 2019년 봄 

동아프리카를 덮쳤던 사이클론 이다이는 무려 17일 동안이나 육지에 머물면

서 이 지역 연간 강수량의 80%를 비로 쏟아냈고, 주거지와 농경지를 파손했

습니다. 그 이후 이 지역에 농사철에 가뭄이 들어 식량 값이 폭등하고 결국 

500만 명의 기후난민이 발생했습니다. 

유엔난민기구(UNHCR)의 2020년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난민의 수는 전 세계 

인구의 1%인 8,000만 명이며, 향후 더욱 증가하여 수 억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와 중동지역에서 빈발하는 기근, 식량가격 폭등, 

폭력, 인종분쟁, 내란, 전쟁의 배경에는 기후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곡물은 

열과 가뭄에 취약합니다. 과학계의 보고에 의하면 기온이 1℃ 상승할 때마다 

곡물 수확량이 9%씩 감소합니다. 이는, 향후에 ‘식량주권’의 문제가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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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대두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고합니다. 

③ 3-5 등급의 강력한 열대성 저기압이 지난 40년 간 증가해 오고 있고, 북

서 태평양 열대성 저기압의 피크 강도가 점점 북상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

라 태풍(북서태평양), 허리케인(북대서양), 허리케인(아프리카)으로 불리는 열

대성 저기압은 표층해수의 온도가 26℃에 이르면 발생하기 시작하고, 바다의 

열에너지를 해일과 강풍, 폭우를 통해 육지로 전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

므로, 표층 해수의 온도가 상승할수록 열대성 저기압은 더욱 강력해 집니다. 

2004년 미국 플로리다를 휩쓸었던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수 많은 인명 피해

를 낳고, 3,000억 달러의 경제적 피해를 초래했습니다. 

이제는 멕시코 만에서 발생한 허리케인이 3-5등급으로 발전하는 것은 다반

사이고, 나무의 껍질을 벗길 정도인 최대 풍속 340km/h의 초강력 허리케인

도 왕왕 등장하고 있습니다. 2020년 한반도에 이례적으로 연속 3회의 슈퍼태

풍이 들이닥친 원인도 태풍의 발원지인 필리핀 동쪽 해수의 온도가 29℃까

지 오르면서 열대성 저기압이 바다로부터 풍부한 열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내 연구진의 연구에 의하면 한반도에 도달하는 태풍의 

강도가 2030년경에는 50% 더 강해진다고 합니다. 

④ 호주의 2019년 산불은 6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한반도 면적만큼을 태웠습

니다. 산불의 발생 빈도와 그로 인한 피해는 기온이 높고 건조할수록 그에 

비례합니다. 호주 기상청은 2019년 대형 산불의 원인이 그 지역의 고온 건조

에 기인한다고 보고했습니다. 2020년 캘리포니아 산불 역시 기후변화가 그 

원인입니다. 캘리포니아 지역은 기온이 2℃ 가량 오른데다가, 로키산맥에 내

린 겨울철 눈이 3월경이면 다 녹아내려서 6월 무렵에는 숲이 건조해지기 때

문입니다. 올해 남부유럽의 대형 산불 역시 기후변화로 인해 이 지역이 수십 

년에 걸쳐 고온 건조화 경향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⑤ 인간의 영향력으로 인해 복합적인 기후재난 사건들이 1950년대 이래로 

증가해 오고 있습니다. 열파와 가뭄, 화재, 범람이 복합적으로 들이닥치고 있

습니다. 전 세계의 거주 지역을 45개로 세분했을 때, 1950년대 이래로 폭염

이 증가한 지역은 41개, 홍수 증가지역은 19개, 농경과 생태계에 가뭄이 증

가한 지역은 12개 지역입니다(갑 제2호증 내지 제3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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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티핑 포인트의 위험

IPCC 제6차 평가보고서는 지구의 기후시스템에 갑작스럽고 되돌릴 수 없는 

급격한 변동이 초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고 배

출 시나리오에서는 급작스러운 변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증거들이 있

으나, 다만 그 시간과 규모에 관해서는 예측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존 열대우림이 숲의 파괴와 기후 온난화로 인해 21세기에 이 생태계가 

티핑포인트를 넘어 건조한 상태로 돌입할 수 있습니다. 고기후의 기록에 의

하면 대서양 자오선 역전순환(AMOC)이 급작스럽게 붕괴된 바가 있으며, 이

는 열대 강우 지대를 남하시켜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몬순을 약화시키고 남

반구의 몬순을 강화시킵니다. 

2100년 이전에 AMOC가 급작스럽게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중간 정도의 확신

이 있으나, 만일에 멈춘다면 물 순환에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

다. 또한, 시베리아와 북미 영구동토층이 21세기에 거의 전부 녹아버린 다는 

사실이 확실해 졌는데(1℃ 상승할 때마다 25%씩 해동), 그렇다면 얼어 있던 

메탄(메탄은 대기 중에서 20년 동안에는 이산화탄소의 84배 온실효과가 있습

니다)이 풀려나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연쇄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린랜드와 남극의 빙붕이 급작스럽게 붕괴하거나 해체될 가능성을 배

제할 수 없는데,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해수면이 급격히 상승하고 지구의 기

후는 질적으로 다른 상태로 전환되어 장구한 기간 동안 종전으로 되돌아 갈 

수 없게 됩니다. IPCC 보고서가 21세기에 지구의 기후시스템에 ‘티핑포인트

가 도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하고 상세히 분석한 것은 이번 

제6차 평가보고서가 처음입니다.    

5. 기후변화의 전망

IPCC 제6차 평가보고서는 모든 감축 시나리오에서 모두 2021-2040 사이에 

1.5℃를 넘어설 것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2030년대 초반에 그 문턱을 넘

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21세기 후반기(2081-2100)에는 급격한 감축 

시나리오(SSP1-1.9)에서 1.0℃~1.8℃, 중간 정도의 배출 시나리오에서

(SSP2-4.5) 2.1℃~3.5℃, 고 배출 시나리오(SSP5-8.5)에서 3.3℃~5.7℃ 상승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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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입니다. 지구의 역사 속에서 산업화 이전 대비 2.5℃ 이상 기온이 높았던 

때를 찾으려면 300만 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과학자들은 지구의 역사에서 온실가스의 농도가 현재와 유사한 300만 년 전 

플라이오세 중기의 기후에 대해 상세히 연구를 진행했고, 그 결과들이 IPCC 

6차 보고서에 적극 반영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온실가스 농도는 427ppm 정

도였는데, 기온은 현재보다 2.5℃~4℃ 가량 높았고, 해수면은 15m 가량 높았

습니다. 지구의 오래된 미래입니다. 

인류는 현재 최다 배출 시나리오(SSP5-8.5)의 경로를 밟고 있으므로, 인류의 

미래는 플라이오세를 넘어 더 먼 과거로 향할 수도 있습니다. 5500만 년 전 

지금보다 기온이 14℃ 높고, 온실가스 농도는 2,000ppm에 달하며, 남극과 북

극에 얼음이 없었던 때입니다. IPCC 6차 평가보고서는 팔레오세-에오세 극한 

온난화 시기(PETM)의 기후조건에 대하여도 상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6. 현세대에서 청구인들이 가장 큰 피해와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점

지금 어린 세대는 이전 세대처럼 이산화탄소 배출의 사치를 누릴 수 없습니

다. 허용 가능한 배출량이 이미 대부분 소진되어 아이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크게 적은 양만을 배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카본 브리프(Carbon Brief)17)는 옥스퍼드대학교 벤 칼데콧(Ben Caldecott) 박

사와 함께 태어난 해에 따라 평생 배출할 수 있는 탄소량을 산출했습니다. 2

도로 제한하는 경우 평생 배출 가능 이산화탄소량은 2017년에 태어난 사람

이 122t으로 1950년에 출생한 사람에 비해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1.5도로 제한되면, 2017년에 태어난 사람은 탄소배출허용량이 43t으로 1950년

에 출생한 사람의 탄소배출허용량 344t에 비해 8분의 1로 더욱 줄어듭니다. 

1997~2012년생은 그들의 부모 또는 조부모 세대인 1946~1964년생보다 개인

당 이산화탄소 배출을 6분의 1만 할 수 있습니다.

17) 카본 브리프(Carbon Brief)는 영국의 비영리 기후연구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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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출처 : 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 갑 제6호증 2019. 8. 29.자 경향

신문 기사 참조)

이산화탄소는 배출되면 수백년 동안 대기 중에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 

세대는 이전 세대가 배출한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위험을 고스란히 겪어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면, 청구인들은 지금과는 다른 세

상에서 우리로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위기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과 그다음 세대의 아이들, 그리고 그다음 세대들은 우리가 만들

어놓은 격랑을 뚫고 위험한 길을 헤쳐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도 이산화탄소 

저감을 제대로 하지 않아 뜨거움이 증폭되는 세상으로 하루하루 진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존과 공멸의 갈림길에서 지구 미래를 결정해야 합니다. 기

후위기가 인간 활동으로 일어났다는 사실은 인류가 이 문제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7.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가. 한국의 온실가스 총배출량 국가 순위

한국의 2017년 총배출량 국가 순위는 중국, 미국, 인도 등에 이어 11위이고, 

OECD 회원국 중에서 5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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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온실가스 총배출량 현황(2017년 기준)]18)

(갑 제7호증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1990~2018 요약 참조)

아래에서 보다시피 연료연소에 의한 CO₂ 배출량은 한국이 세계 7위입니다.

18) UN 제출 최신통계가 없는 국가 배출량은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 발표한 2017년도 통계를 활용하
여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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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국의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 추이

한국은 2018년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727.6백만톤19)으로 1990년 대

비 149.0%, 2017년 대비 2.5% 증가한 수준입니다. 분야별로 볼 때 총배출량 

대비 에너지 86.9%, 산업공정 7.8%, 농업 2.9%, 폐기물 2.3%입니다.

[한국의 연도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분야]

(갑 제7호증)

8. 한국의 기후변화

가. 기후변화의 악영향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문서들에 의하면, 한국은 현재 급속한 기온상승과 아

열대화, 해수온 상승 및 극한기후 현상 증가 등 기후변화의 악영향이 다른 

지역들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트레와다 기준을 적용한 아열대 기후지역의 분포 변화 경향 및 전망]20)

19) 이산화탄소상당량(CO₂e 또는 CO₂eq) : 온실가스 농도를 지구온난화 효과를 기준으로 이산화탄소 농
도로 환산한 값입니다. 환산농도에는 모든 온실가스(대류권 오존 포함) 및 에어로졸과 알베도 변화에 
의한 복사강제력이 포함됩니다. 1750.~2011.간 총 인위적 복사강제력 2.3W/㎡은 이산화탄소상당량으
로 환산하면 430ppm에 해당합니다(IPCC 제5차 보고서).

20) 트레와다(Trewartha) 아열대 기후 분류법 : 최한월 평균기온이 18℃ 이하이고, 월 평균기온이 10℃ 
이상인 월이 8개월 이상인 지역, 전 세계 식생대를 가장 잘 반영한 기후 구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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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지구기후서비스체제(GFCS) 이행을 위한 국내 기후정보 개발 및 서

비스 개선 연구 (기상청, 2015)]

나. 한국의 기후변화 현상 및 피해 상황

정부 부처 합동으로 2020년 12월에 발간한 <제3차 국가기후변화적응 대책>

은 다음과 같이 한국의 가파른 기온 상승, 기록적인 폭우, 폭염, 겨울철 이상

고온 및 강한 한파 빈도 증가, 기후변화로 인한 호우, 태풍, 대설 등으로 재

산, 인명피해 발생에 관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갑 제8호증 제3차 국가 기후

변화 적응대책 참조). 

■ 전 지구 평균 대비 더 빠른 온난화 속도  

○ 지난 106년간(1912~2017년) 우리나라는 연평균기온은 약 1.8℃ 상승하여, 

전 지구 평균 온난화(0.85℃)보다 뚜렷하게 빠름

○ 과거 30년과 최근 30년 비교 시 지구온난화로 여름이 19일 길어진 반면, 

겨울이 18일 짧아짐. 8월 열대야 일수는 1.8일에서 6.2일로 증가하는 등 

고온극한현상 일수 증가

○ 최근 50년간(1968~2017년) 우리나라 표층수온은 1.23℃ 상승하여 전 세계 

평균인 0.48℃보다 약 2.6배 빠르며, 최근 30년간(1989~2018년) 해수면은 1

년에 2.97mm 상승

 ■ 기록적인 폭우, 폭염, 겨울철 이상고온 및 강한 한파 빈도 증가

○ (폭우) 2020년 여름 최장 장마기간(중부지방 54일) 기록으로 집중호우(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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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851.7mm) 발생,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하천 범람과 침수·산사태 

피해 야기

○ (이상기온) 2020년 1월 평균기온 2.8℃로 평년 대비 3℃ 이상 고온현상이 

발생, 이로 인해 매미나방, 대벌레 등이 대량 발생하여 농작물 피해 및 

불편 초래

○ (폭염) 2018년 여름철 전국 평균기온은 1973년 이후 가장 높았고, 전국적

으로 무더위가이어지면서 낮에는 폭염(31.5일, 평년 10.1일), 밤에는 열대

야(17.7일, 평년 5.1일)가 발생. ※ 온열질환자 4,526명, 가축 900만 마리 

폐사, 농작물 22ha 피해, 양식생물 602억 피해발생 야기 

○ (한파) 2018년 1월말~2월초 전국 평균기온은 1973년 이후로 두 번째로 낮

았고, 국내 상층의 찬 공기가 지속 유입되면서 한파가 지속

■ 기후변화로 인한 호우, 태풍, 대설 등으로 재산, 인명피해 발생

○ 최근 10년간(2009~2018년) 자연재해로 194명의 인명피해 및 약 20만명의 

이재민 발생, 재산피해에 따른 경제적 손실 3조 4천억 원 발생, 피해 복

구비용까지 합하면 11조원

○ 특히, 태풍과 호우로 인한 피해액이 전체 피해규모의 87.7%에 달하여 기

상재해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 

다. 국내 기후변화 주요 피해 사례

<제3차 국가기후변화적응 대책>은 최근 몇 년 간 있었던 국내 기후변화 주

요 피해 사례들 몇 가지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장마·홍수 2020년 6월~8월) : 2020년 6월~8월 중부지역 장마가 54일간 이어

져, 1973년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최장기간을 기록했다. 또한, 2020년 

여름철(6. 1.~8.15.) 전국 누적강수량은 920mm로서 1973년 이래 2위를 기록했

다. 8월 1일부터 6일까지 발생한 집중 호우로 30명 사망, 8명 부상, 12명 실

최근 10년간 자연재해 현황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액

구분 피해규모 기상재해 원인 총 피해액(백만원)

사망·실종(명) 194 태풍 1,502,182

이재민(명) 202,467 호우 1,514,619

재산피해액(백만원) 3,440,961 대설 240,822

피해복구액(백만원) 7,709,456 강풍·풍랑 84,997

지진 98,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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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5,971명 이재민 등 피해가 발생했다. 400mm가 넘는 집중호우로 섬진강 

제방이 무너지며 70여 채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이상고온, 2020년 1월) : 2020년 1월 7일 제주 낮 최고기온이 23.6℃를 기록

했다. 1923년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로 최고기온 기록이다. 2019년 12월 한 

달간 눈 내린 날은 0일로, 20년 동안의 평균인 6.2일보다 적었다. 

(태풍 2019년 7월~10월) : 2019년 7월에 발생한 제5호 태풍 ‘다나스’를 시

작으로 여름철에 4개, 가을철에 3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다. 연

중 영향태풍 7개는 최다 공동 1위이고(1950년, 1959년), 가을철 영향태풍 최

다 1위 기록이다. 농작물·양식장 피해, 산사태 발생, 전력 수요 최대치 기록 

등 피해가 발생했다.

(폭염 2018년 8월) : 2018년 1월 서울 39.6℃, 홍천 41.0℃를 기록하여 1907년 

기상관측 이래 111년 만에 최고기온을 기록했다. 전국 폭염일수는 31.4일, 열

대야수는 17.7일로 1973년 통계작성 이래 1위를 기록했다. 2018년 5~9월 사

이에 온열질환자는 4,526명, 온열질환 사망자는 48명으로, 집계를 시작한 이

래 최다기록이다.   

라. 국내 산불 피해 및 도시 피해

기후변화로 인한 한국의 산림과 생태계 피해는 ‘대형 산불과 산사태의 증

가로 생물 서식지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건조일수 증가로 산불 가능

성이 높아지’며, ‘산불피해는 1990년대에 336건, 피해면적 1,368ha에서 

2010년대(2010~2018년)에 3,476건, 피해면적 5,318ha로 건수로는 11배, 면적으

로 4배 증가’하였다. 산사태 피해면적도 1990년대에 349ha에서 2010년대

(2010~2018년) 2,107ha로 6배 증가하였습니다(갑 제9호증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참조).    

현재 한국의 이와 같은 극한·이상 기후 발생으로 인하여 도시 및 사회기반

시설의 피해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극한기상으로 인한 한국의 피해액 

3,486억 원(2008~2017년) 중 70%, 피해복구액 5,090억 원(2008~2017년) 중 

74%가 도로·하천과 같은 공공시설에서 발생하였고, 기후변화에 취약한 노

후건축물, 반 지하 가구 증가에 따른 피해의 증가(노후건축물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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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3,000동 => 2035년 6,338,000동)도 보고되었습니다(갑 제9호증).  

마. 농업 및 수산업 부문 피해 

농업과 수산업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는 피해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갑 제8

호증). 

■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자원의 변화 및 위험성 증가

◦ 이상기후에 따른 주요 작물의 생산량, 재배적지의 변화로 작물생산 위험

성 증가 및 경제적 손실 예상(RCP8.5 기준, 벼는 21세기 말 대부분의 지

역에서 25% 이상 수확량 감소)

◦ 21세기 말 벼, 콩, 옥수수, 감자, 고추, 배추 등 대부분 작물의 생산성 감

소 

◦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 위험이 증가하고(2015년 2,666,000마리에서 2018

년 9,078,000마리), 가축의 더위스트레스 증가로 산유량이 감소하는 등 축

산업 피해 증가(2000년 2,252,000톤에서 2019년 2,049,000 톤으로 감소)

◦ 기후변화에 따라 연근해어업생산량 감소, 어종 특성 변화로 수산자원 식

량 수급이 불안정성 증가

바. 건강 영향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습니다(갑 

제8호증).  

■ 건강

◦ 폭염일수는 현재 연간 10.1일에서 21세기 후반기에는 35.5일로 증가하며, 

여름철 30% 이상이 폭염일에 해당될 것으로 전망(RCP8.5)

◦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증가하였고, 75세 이상 노인이나 만성질환자 등

이 더 취약(※ 미래폭염으로 인한 서울 전체연령에 대한 하절기 사망률은 

2011년 10만 명 당 100명에서 2040년에 230명으로 증가 전망)

◦ 기온상승으로 매개 감염병이 증가하고, 식중독이 증가하며, 꽃가루 농도

가 높아져 천식, 비염, 결막염 등 알레르기 질병 발생률이 증가.

사. 사회·경제적 피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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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액은 다음과 같이 추산되고 있습니다(갑 

제8호증). 우리가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아무 활동도 하지 않는다면 2100년

까지의 누적 피해액은 3,128조 원에 달합니다.

※ No Action : 어떠한 저감 활동 없이 현재 추세대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경우, LEDS : 

2℃ 이하로 억제하는 수준으로 2020년까지 제출해야 하는 각국의 2050년 배출목표, 탄소중

립 : 1.5℃ 이하로 억제하는 수준에서 2050년에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달성하는 경우

위와 같은 한국 정부의 조사 및 발표 내용들은, 지구 기온상승으로 인한 피

해가 먼 나라의 일이거나, 먼 장래의 일이거나, 추상적인 지구 전체의 일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오늘 한국의 현실 속에서 전 지구적인 피해양상보다도 

더욱 심각한 양상으로, 현실적이고 다양한 측면에서 한국 국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권, 환경권, 인간답게 살 권리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침해하고 있고, 향후에 그 침해의 정도가 더욱 심각해 질 것이라는 점을 보

여주고 있습니다. 

9.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협력 체제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식적인 협력체제는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연

합 기본협약,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 파리

협정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은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결의된 기후변화협약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유엔환경개발계획(UNEP: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

시나리오
2100년 기준 

GDP 손실비율

2020~2100년 

누적피해액

No Action 4.25% 3,128조 원

NDC 2.48% 2,337조 원

LEDS 1.73% 2,008조 원

탄소중립 1.26% 1,667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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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 Development)은 1992년 리우

데자네이루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을 채택하였고, 현재 195개국 및 

유럽연합(EU)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1993. 12.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하였고, 1994. 3. 21. 조약 제1213

호로 발효되었습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최고의사결정기구로 당사국총회

(COP: Conference of Parties)를 두고 있습니다. 당사국총회(이하 유엔기후변

화협약 당사국총회를 ‘COP’라고만 합니다)는 매년 한차례 개최되는데, 올

해 11월 글래스고우에서 제26차 당사국총회가 개최됩니다. 1992년 유엔기후

변화협약에서는 기후변화가 인간의 생명을 침해할 수 있고, 미래세대의 이익

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모든 당사국의 협력 하에 공동의 국제적 대응이 필

요하다고 선언하였고, 이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은 차별화된 책임 원칙에 따라 협약 부속서 1에 포함된 42

개국(Annex I)에 대해 200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규모를 1990년 수준으로 안

정화시킬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부속서 1에 포함되지 않은 개도국에 대해서

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보고, 계획 수립, 이행과 같은 일

반적인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한편, 협약 부속서 2(AnnexII)에 포함된 24개 

선진국에 대해서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재정과 

기술을 지원하는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21)

나.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이행을 위해 1997. 12. 11.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습니

다. 192개 당사국이 있고, 한국은 2002. 11. 8. 비준하였습니다. 온실가스배출 

감축의무 부담국가 중 1990년도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55% 이상 차지하는 

부속서Ⅰ국가를 포함하여 55개국 이상이 비준 수락한 날로부터 90일째 되는 

날에 발표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2005. 2. 16.에 발효되었습니다(다자조약 제

1706호).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의 주범인 6가지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

21) 부속서 1 국가는 협약 채택 당시 OECD, 동유럽(시장경제전환국가) 및 유럽경제공동체(EEC) 국가들
이며, 부속서2는 그중 OECD와 EEC 국가들만을 포함합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비(非)부속서
1(non-Annex I) 국가들은 감축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개도국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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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를 정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속서 

1 국가들에게 제1차 공약기간(2008-2012년)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평균 5.2% 감축하는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미국은 2001년 교토의정서 비준을 거부하여 불참하였으며, 미국, 중국, 인도

에 적용되지 않는 교토의정서 체제에 불만을 제기하며 주요국들이 탈퇴를 

선언하면서 제 기능을 다 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교토의

정서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 당사국인 부속서Ⅰ국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

았기에, 이 체제 하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국제법적 의무를 부담

하였던 것은 아닙니다. 

다. 파리협정(Paris Agreement)

파리협정은 제21차 당사국총회(COP21)에서 2015. 12. 12. 채택되었고, 2016. 

11. 4. 발효되었습니다. 153개 당사국이 있으며, 한국은 2016. 11. 3. 조약 제

2315호로 발효되었습니다. 파리협정은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

전 수준 대비 2℃보다 현저히 낮게 제한하고 가급적 1.5℃ 이하로 제한하도

록 노력」한다는 것을 핵심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협정 제2조). 파리

협정에서는 교토의정서와 달리 모든 당사국이 온실가스 감축 대상이므로 한

국도 당사국의 의무를 직접적으로 부담합니다. 파리협정체제에서 당사국들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별 목표를 5년마다 제출해야 합니다(협정 제

4조 제9항). 다만 파리협정 체제에서는 모든 당사국들이 자율적으로 온실가

스 감축이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당사국들은 국가별로 상황과 능력

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국가결정기여(NDC)22)를 결정하여 유엔기후변

화협약에 통보하고, NDC를 달성하기 위한 국내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협

정 제4조).23) 

파리협정 제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이 협정은 협약의 목적을 포함하여 협약의 이행을 강화하는 데에, 지속가

22)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란 파리협정에 따라 참가국이 스스로 정하는 국가 온
실가스 감축목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라고 합니다.

23) 지금까지는 부족했다 하더라도 각 국가들에 스스로 성취할만하다고 느끼는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목
표를 제안했습니다. 중국, 인도, 그리고 미국이 서명함에 따라, 이 역사적인 협정은 전 세계에 기온 
상승을 막을 수 있는 근거와 이를 실행할 국제적인 힘을 주었습니다.

   공교롭게도,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공약 이행을 거절하고 협정 탈퇴를 선언하면서 한 차례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 미국을 협정에 복귀시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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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발전과 빈곤 퇴치를 위한 노력의 맥락에서, 다음의 방법을 포함하여 

기후변화의 위협에 대한 전지구적 대응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a) 기후변화의 위험 및 영향을 상당히 감소시킬 것이라는 인식하에, 산업화  

 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섭씨 2도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  

 로 유지하는 것 및 산업화 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섭씨 1.5  

 도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의 추구

 (b) 식량 생산을 위협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적응하는 능력과 기후 회복력 및 온실가스 저배출 발전을 증진하는 노력  

  의 증대, 그리고

(c) 온실가스 저배출 및 기후 회복적 발전이라는 방향에 부합하도록 하는 재  

  정 흐름의 조성

2. 이 협정은 상이한 국내 여건에 비추어 형평 그리고 공통적이지만 그 정도  

  에 차이가 나는 책임과 각자의 능력의 원칙을 반영하여 이행될 것이다.  

유엔은 파리협정에 따라 제출된 국가결정기여(NDC)를 검토하였는데, 유엔기

후변화협약 사무국은 2030년까지 전세계적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구 온난화를 1.5℃ 또는 심지어 2℃로 제한하는 감축 경로와 양립할 수 없

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예상되는 배출은 2100년까지 3℃ 상승하는 경로와 일

치합니다.  

라. IPCC 제4차 평가보고서에서 제시된 목표

2007년 제IPCC 4차 평가보고서는 산업혁명 이전 대비 지구온도상승을 2℃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온실가스 농도를 450ppm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교토의정서 부속서Ⅰ 국가들은 2020년까지 1990

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25~40% 감축, 2050년까지 80~90% 감축해야 하

고, 부속서Ⅰ 이외의 국가들은 배출전망치에 비해 상당한 정도로 감축해야 

한다고 권고하였습니다. IPCC의 권고는 회원국에 구속력 있는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감축량에 대한 회원국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준거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마. IPCC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

2019. 10. 한국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48차 IPCC 총회는 195개국과 EU 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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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로 IPCC 1.5℃ 특별보고서를 승인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유엔기후변화협

약 당사국들이 파리협정 제2조에 명시된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2℃보다 현저히 낮게 제한하고 가급적 1.5℃ 이하로 제한하

도록 노력」한다는 목표와 관련하여 1.5℃ 상승시 인류에 미치는 영향과 지

구 평균기온 상승을 1.5℃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 인류가 달성해야 할 배출경

로를 분석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 작성된 것입니다.

특별보고서는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을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이

산화탄소() 배출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 감축해야 하고, 2050년

에는 순배출 0에 도달해야 한다는 경로를 제시하고, 탄소예산을 67%의 확률

로 420라고 산정했습니다.   

10.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상황

한국 정부는 2009년에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20년 온

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30% 감축’한다는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파리협정을 앞둔 2015년 6월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자발적 국가결정기여(NDC)

분으로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출했습니

다. 당시 2030년 배출전망치는 850.6백만 톤  로서, 이를 37% 감축한 

배출량은 535.6백만 톤 입니다.

정부는 2010. 1. 1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통합적인 법제

적 대응을 추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관하여 법 제42조 

제1항은 ‘정부는 범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

성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중장

기 및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입니다. 즉, 감축

목표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 정부에 백지위임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 법률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은 다음

과 같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변경해 왔습니다.  

◌ 2010년 시행령(대통령령 제22123호, 2010. 4. 13. 제정) : “2020년의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2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100분의 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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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하는 것으로 한다”(= 543 백만 톤 )

◌ 2016년 시행령(대통령령 제27180호, 2016. 5. 24. 일부개정) : “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100분의 

37로 감축하는 것으로 한다”(= 536백만 톤)

◌ 2019년 시행령(대통령령 제30303호, 2019. 12. 31. 일부개정) : “2030년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17년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1000분의 244

만큼 감축하는 것으로 한다”(= 536백만 톤 ) 

2010년 시행령이 목표로 하고 있는 202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이 불가능해

지자, 정부는 2016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0년 목표달성을 포기하고 슬그

머니 거의 동일한 감축목표의 달성 시기만 10년 미루었고, 이와 동시에  

2020년까지의 감축목표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2019년 개정 시행령은 종전 시

행령에서의 ‘배출전망치 대비’라는 상대적 산정 방식에서 ‘2017년 대

비’라는 절대적 산정 방식으로 그 기준만 변경하였을 뿐, 2030년 감축목표

는 2016년 시행령과 거의 같은 수치입니다. 

한국 정부는 2010년에 감축목표를 정한 이후로 한 번도 목표대로 이행한 적

이 없고 오히려 배출 목표와 실제 배출량 사이의 간극은 점점 더 벌어져 왔

습니다. 감축목표를 설정·시행한 첫해인 2010년에 배출량 657.4백만 톤 

으로서 매년 감축경로를 이미 2.3% 초과하였고, 2012년 4.5%, 2014년 

4.9%, 2016년 11.5%로 감축경로를 초과하였습니다. 2018년 배출량은 728백만 

톤 으로서, 1990년 총배출량 292.2백만 톤 보다 149% 증가한 양입

니다.  

11. 온실가스 감축목표

 

인간이 초래한 기후변화를 늦추는 유일한 방법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

는 것입니다. 

가.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인위적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소량만이 토양, 산림, 해양에 흡수되고, 

대부분은 장구한 기간 동안 대기 중에 머무르게 됩니다. 대기 중에 누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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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의 배출량과 지구 온도 증가량 사이에는 대략적으로 선형적 비례

관계가 있습니다. 지구의 대기로 유입된 이산화탄소의 모든 추가량이 영구적

으로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증가시키고 기온상승을 가져옵니다. 이 온도상승

은 온실가스 농도가 일정 수준으로 안정되더라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입니

다. 그러므로, 지구 온난화를 억제하려면 이산화탄소의 누적적인 인공 배출

량을 제한해야 합니다. 지구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의 추가적인 증가를 제

한하려면 화석연료 연소를 중단함으로써 당초에 온실가스의 추가적인 배출

을 감소시켜야 합니다. 

나. 음의 배출(negative emission)

다른 방법으로는 ‘음의 배출’ 수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화석연료 연

소에 의해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더라도, 대기 중으로 방출되기 전에 이를 포

집한다거나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조치가 강구되고 있습니다(CDR 

“carbon dioxide removal”, CCS “carbon capture and storage”). 그러나, 

음의 배출 기술은 적어도 2050년 이전에는 상용화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진

행 중인 CCS 프로젝트들에서 포집율은 0.5% 내지 6%에 불과하고(Global CCS 

Institute),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액화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

하며(가령, 석탄/가스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에너지의 25% 가량이 소요), 이산

화탄소가 저장소에서 누출될 위험이 있습니다(매년 1%씩 누출되면 금세기 

말에는 50%가 누출). 

스탠포드 대학 제이콥슨 교수팀의 연구에 의하면 CCS 플랜트는 향후 20년이 

경과할 때까지 포집율이 10.5% 수준이고, 향후 100년 동안 포집율은 20~30%

에 불과할 것이라고 전망됩니다. 그리하여, 영국의회의 발주를 받아 2019년

에 제출된 케임브리지, 옥스퍼드 대학 등의 합동연구 보고서는 CCS가 2050

년까지 상용화하기 어렵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 탄소예산

이산화탄소의 농도와 지구 온난화 사이에는 거의 선형적 비례관계에 있고, 

현재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목표 

온도를 초과하지 않고 지구 대기 중에 배출할 수 있는 잔여 이산화탄소의 

양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탄소예산”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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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CC 1.5℃ 특별보고서는 여러 온도 한계와 그 한계 내로 유지할 다양한 확

률에 대해 잔여 탄소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가령, 지구 온난화를 1.5℃로 제한

할 확률을 67%로 할 때, 2018년부터 잔여 지구 탄소예산은 420기가 톤(십억

톤)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온도 목표를 2℃로 할 경우에 남은 예산

은 1,170기가 톤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Ⅱ. 헌법소원의 적법성

1. 청구권자

가. 태아의 청구인 능력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

므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이 될 수 있

고, 자연인은 원칙적으로 태어나면서 기본권주체가 되지만 경우에 따라 태아

인 상태에서도 기본권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모든 인간은 헌

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형성 중의 생명인 태아에게도 생명에 대한 권리

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국가는 헌법 제10조에 따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

무가 있다고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 사건에서 태

아의 생명권주체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헌재 2008. 7. 31. 2004헌바81 참조). 

즉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다. 이러한 생명에 대한 권리, 즉 생명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인간의 생존본능과 존재목적에 

바탕을 둔 선험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로서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모든 인간은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형성 중의 생명인 태아에게도 생명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국가는 헌법 제10조에 

따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태아는 형성 중의 인간으로서 생명

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국가는 태아를 위하여 각종 보호조치들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헌재 2008. 7. 31. 2004헌바81 참조)

다만, 아직 모체에 착상되거나 원시선이 나타나지 않은 초기 배아에 대해서

는 현재의 자연과학적 인식 수준에서 독립된 인간과 배아 간의 개체적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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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그 기본권주체성을 부인하였으나(헌재 

2010. 5. 27. 2005헌마346), 이 사건 청구인 딱따구리(태명)은 임신 5개월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나머지 청구인들

나머지 청구인들은 모두 한국 국적을 가진 자연인이고, 10세 미만의 가장 어

린 세대로서 현 세대 중 기후변화로 인하여 가장 큰 위험과 피해를 떠안게 

됩니다.

2. 대상성

법률의 하위 법규인 명령ㆍ규칙 등으로 인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

는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에서 

법률의 위헌여부심사권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이상 통일적인 헌법해석과 

규범통제를 위하여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있어서 법률의 하위규범인 명령ㆍ규칙의 위헌여부심사권이 헌법재판

소의 관할에 속함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헌재 1990. 10. 15. 89헌마178,  

헌재 1997. 6. 26. 94헌마52, 헌재 2007. 5. 31. 2003헌마579 등 참조).

따라서 행정부에서 제정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은 그것이 별도의 집행행

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 때에는 모두 헌법소원심

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헌재 1997. 6. 26. 94헌마52 등 참조).

즉 ‘직접성’과 ‘현재성’의 요건을 충족하면 행정부에서 제정한 시행령

이나 시행규칙 등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아래에서 살펴 보는 바

와 같이 이 사건 조항은 ‘직접성’과 ‘현재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

로 대상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3.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

가. 자기관련성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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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상대방만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고, 공권력 작용에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이거나 반사적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에 

불과한 제3자의 경우에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지만, 공권력 작용의 직

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공권력 작용이 그 제3자의 기본

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제3자에

게 자기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헌재 1997. 

3. 27. 94헌마277, 헌재 2008. 11. 27. 2006헌마352, 헌재 2014. 3. 27. 2012헌마

404 등 참조).

또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란, 심판대상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

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가에 관한 것이고, 헌법소원은 주관적 기본권 

보장과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권리귀속에 대

한 소명만으로 자기관련성 구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헌재 1994. 12. 

29. 89헌마2, 헌재 2001. 11. 29. 99헌마494 등 참조).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합의나 이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

정은 청구인들을 포함하는 국민의 생명, 건강, 환경이익 등을 보호하고자 하

는 것입니다(갑 제10호증 기후변화에 대한 사법적 대응의 가능성 : 기후변화 

헌법소송을 중심으로 참조).24) 이 사건 조항은 청구인들의 생명권, 행복추구

권, 환경권, 자유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므로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

입니다(헌재 2008. 12. 26. 2008헌마419, 2013. 5. 30. 2009헌마514 등 참조)

나. 직접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직접

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 청구할 수 있고, 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겨야 합니다(헌

재 1992. 11. 12. 91헌마192, 헌재 2005. 5. 26. 2004헌마671 등 참조).

집행행위가 존재하는 경우라도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

거나, 구제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고 다만 기본

24) 이재희, ‘기후변화에 대한 사법적 대응의 가능성 : 기후변화 헌법소송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2021. 
2. 한국법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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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침해를 당한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밖에 되지 않

는 경우(헌재 1997. 8. 21. 96헌마48), ② 법규범이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더

라도 법규범의 내용이 집행행위 이전에 이미 국민의 권리관계를 직접 변동

시키거나 국민의 법적 지위를 결정적으로 정하는 것이어서 국민의 권리관계

가 집행행위의 유무나 내용에 의하여 좌우될 수 없을 정도로 확정된 상태(헌

재 1997. 7. 16. 97헌마38, 헌재 2004. 8. 26. 2003헌마337)인 경우에는 그 법규

범의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됩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은 개별 국가 내에서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한

계를 설정하고 배출 증가를 억지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후변화의 임박한 위험을 막기 위한 최저 기준 이하로 정하는 것은 

그만큼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를 야기하게 됩니다(갑 제10호증). 

별도의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기후변화로부터 국

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축목표보다 낮게 정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기후변화를 심화시키고 일반국민의 생명, 건강, 환경

이익 침해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축목표는 기후위기 또는 기후

재앙이 확실히 예견되는 수준의 감축목표이므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

되는 결과를 피할 수 없습니다. 즉 이 사건 조항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보

호하기 위해 적절하고도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가 되지 못하는 미흡한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한 것이어서,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접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다. 현재성

청구인은 공권력작용과 현재 관련이 있어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장차 언젠가 기본권 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우려는 단순

히 장래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에 불과하여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을 

구비하였다고 볼 수 없으나(헌재 1989. 7. 21. 89헌마12, 헌재 2009. 11. 26. 

2008헌마691), 기본권 침해 자체는 장래에 발생하더라도 그 침해의 발생이 

현재 확실히 예측된다면 기본권 구제의 실효성을 위하여 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헌재 2002. 7. 18. 2001헌마605, 헌재 2003. 11. 27. 2003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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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694 등).

지구온도 상승의 단계에 따른 생태계변화와 환경이익 침해, 인간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후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할 때, 그것이 지금 당장의 

개인의 생명, 건강 침해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멀지 않은 시기에 개인의 생

명, 건강 침해 위험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더욱이 지구온도가 일정수준 이

상으로 상승하는 경우 회복불가능한 상태가 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침해행

위의 현재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갑 제10호증).

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21. 3. 24. 독일 연방기후보호법 헌법불합치 결정25)

에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판시를 하였습니다.

첫째, 침해의 ‘현재성’ 요건과 관련하여,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비가역적

인 인과관계에 의하여 피해 받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예를 들어 독일 기후보

호법상의 온실가스 배출허용량) 미래의 걱정도 현재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

다고 설시하였습니다. 둘째, 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과 관련하여, 한 명 

이상이 피해를 받는 경우에도 ‘자기관련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보

았습니다. 셋째, 침해의 ‘직접성’ 요건과 관련하여, 온실가스 배출이 법으

로 허용되는 한, 어떠한 조치가 침해를 야기하였고, 청구대상인지에 대해 고

민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갑 제11호증 기본적 자유권의 세대간 효

과: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기후보호를 위한 노력 참조).26) 

3. 보충성

법령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는 그 법령 자체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소송을 일반법원에 제기하는 길이 없어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가 아니므로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재 1989. 3. 17. 88

헌마1, 헌재 1998. 4. 30. 96헌마7, 헌재 2011. 6. 30. 2008헌마715, 헌재 2012. 

5. 31. 2011헌마2414 등). 

25) 사건번호 1 BvR 2656/18, 1 BvR 96/20, 1 BvR 78/20, 1 BvR 288/20.
26) Gerd Winter, ‘기본적 자유권의 세대간 효과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기후보호를 위한 노력’, 

Oxford University Press의 Journal of Environmental Law 학술지에 실은 영문 논문을 박시원 번
역, 환경법연구 제43권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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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헌법재판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정한 최저생계

비 고시에 대해, 행정소송법상 이를 다툴 방법이 없다거나(헌재 1997. 5. 29. 

94헌마33), 다른 권리구제절차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불확실하다는 이유로(헌

재 2004. 10. 28. 2002헌마328) 보충성 요건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은 청구인들은 이 사건 

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 외에는 달리 구제절차가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청구의 보충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4. 청구기간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

는 경우와 법령이 시행된 뒤 비로소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경우로 나누어 

기산할 수 있습니다.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

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

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합니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헌재 2012. 6. 

27. 2010헌마716). 

이 사건 조항은 2022. 3. 25.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고(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1조)27), 청구인들은 이 사건 청구를 90일 이내에 제기하였으

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였습니다.

27)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은 공

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3조 및 제63조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5조는 2022년 9월 25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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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이 사건 조항의 위헌사유

1.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가. 헌법적 근거

기온상승과 기후변화는 이미 실재하고 있는 위험이며, 인류가 시급히 대처하

지 아니할 경우에 향후에는 더욱 더 가속화되어 인류의 문명과 생존을 위협

하는 단계에 이를 것입니다. 국가는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과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할 헌법상 의무가 있습니다. 비록 기후변화에 

대한 방어 또는 기후변화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가 헌법에 직접 규정

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헌법해석상 기후변화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

야 할 의무가 도출됩니다. 

우리 헌법은 제10조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

하고 있고, 제34조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장을 필두로 구체적인 원칙 

및 권리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5조에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36조 제3항은 보건에 대한 국가의 

보호규정으로서 국민의 보건 및 건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

니다. 기후변화는 위와 같은 국민의 기본권에 광범위하고 심각한 영향을 미

치고 있으므로, 국가는 국민들이 신체적 정신적 온전함과 건강을 유지하면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를 감축할 헌법상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헌법전문에서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

히 확보할 것”이라고 하여, 현 세대와 미래세대의 위험으로부터의 안전 확

보를 우리 헌법이 지향해야 하는 기본원리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는 

신체의 자유 등 자유권적 기본권으로 구체화되어 국가의 침해금지의무를 이

루면서 또한 국가로 하여금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도록 하는 지침을 부여하

고 이를 실현할 객관적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국민

의 안전 보장 의무는 헌법 제34조 제6항에서 자연재해와 인적 재해를 예방

하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는 것에서 구체화된

다고 할 것입니다.28)

28) 송석윤, “위험사회에서의 안전과 기본권으로서의 안전권”, 헌법과 사회변동, 경인문화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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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와 같은 추세로 지구온난화가 지속되는 경우 자연재해의 일상화, 식량

난, 물 부족 및 이로 인한 안보위기와 사회재난이 예견되는바, 상시적인 재

난상황 및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로서 기후변화

를 저지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이행이 요청됩니다. 

헌법 제34조 제6항이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안전보호의무는 이를 방치시 손

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나 상태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개인의 생명, 신

체, 건강, 명예, 재산, 자유를 보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헌법규정을 구현

하기 위한 기본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조는 “각종 재난으로

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

대응·복구와 안전문화할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이 법이‘자연재난’으로 예시하고 있

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가뭄, 폭염 등은 현재의 

기후변화로 인해 증폭되고 있고, 향후에 더욱 강화될 전형적인 기후재난들입

니다. 그러므로 국가는 기후재난을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

기 위하여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의 원인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해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후변화로부터의 안전보장은 헌법 전문의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

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이라는 규정과 헌법 제10조

의 개인의 불가침의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국가의 의무규정으로부터 도출

되는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 그리고 헌법 제34조 제6항의 재해예방 및 그 

위험으로부터의 국민의 보호를 그 헌법적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나. 국제법적 근거

한국은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가입했으며,29) 교토의정서30) 및 파리협약31)에 가

29)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우리나라 발효일 1994. 3. 21, 다자조약, 조약 제1213호. 1994. 3. 15.

30)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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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하여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토의정서에서는 부속서Ⅰ 국가로서 감축의무를 진 것은 아니지만 그 

외 국가들에 대해서도 그에 상당량의 감축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파리협약에

서는 자발적 감축기여량을 제시하고 이를 이행할 책임을 지는 것이어서, 국

제법적 근거에 의하여서도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무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한국뿐 아니라 전 지구

적인 기후변화 위기를 앞당기는 것으로서 국제법상 일반원칙에 따라서도 온

실가스 배출 감축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

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국제법적 근거의 국내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갑 제10호증).

2. 기후변화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피청구인의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가. 기본권 보호의무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

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

엄과 가치를 지닌 주체임을 천명하고, 국가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함은 물론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실현

할 의무가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32)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6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여 질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할 국

가의 보호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근간을 이루는 국민

의 생명·신체의 안전이 위협받거나 받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로서는 

그 위험의 원인과 강도에 따라 사회·경제적인 여건 및 재정사정 등을 감안

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에 필요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입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우리나라 발효일 2005. 2. 16. 다자조약, 조약 제
1706호, 2005. 1. 17.

31) 파리협정(PARIS AGREEMENT) 발효일 2016. 12. 3. 다자조약, 조약 제2315호, 2016. 11. 10.
32) 헌재 2016. 10. 27.  2012헌마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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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행정상의 조치를 취하여 그 침해의 위험을 방지하고 이를 유지할 포괄

적인 의무를 진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33)

나.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에 대한 심사기준으로서 과소보호금지원칙

헌법재판소는 국가에게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국가

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어떻게 실현하여야 할 것인가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책임범위에 속하나, 국가가 이러한 기본권 보호의무를 제대로 이행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사할 수 있고, 입법자 및 그로

부터 위임받은 집행자의 보호의무 이행 여부에 대하여 심사할 때 ‘국가가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

였는지’라는 과소보호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그 심사의 기준으로 하고 있습

니다.34) 

또한 “입법부작위나 불완전한 입법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는 입법자의 보호

의무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국

가가 국민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취한 조치가 법익을 보호하기에 명백하게 부적합하거나 불충분한 경

우에 한하여 헌재는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헌재 2008. 7. 31. 2004헌바81 ; 헌재 2008. 12. 26. 2008헌

마419 ; 헌재 2015. 9. 24. 2013헌마384 등).   

한편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위배 여부와 관련된 범위에서 기

본권 침해 여부가 판단되는 것이므로, 이와 별도로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

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 하였습니다(헌재 2015. 10. 21. 2012헌마89·955). 

국가가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낮게 정하는 것은 기

후변화를 야기하는 유일한 원인인 것은 아니지만, 다른 온실가스 배출원인들

과 분리되지 않고 결합하여 지구온난화를 야기하는 원인의 한 부분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를 저지하기 위한 최소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정

도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를 정하는 경우 이는 기후변화 위기를 더 심

각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33) 헌재 2008. 12. 26.  2008헌마419, 헌재 2016. 10. 27.  2012헌마121
34) 헌재 2008. 12. 26.  2008헌마419, 헌재 2015. 10. 21.  2012헌마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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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기후변화를 저지하기 위한 최소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인한 기후변화와 개인의 생명, 건강, 환경이익에 대한 침해에 대하여 

인과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것만이 원인인 것은 아니지만 온실가스 감

축에 실패하는 경우, 기후과학상 인정되는 바에 다르면 다시 회복될 수 없는 

지구온도의 상승을 야기하는 것이며, 인간의 생명, 신체의 안전, 건강을 침해

하고 환경을 변화시켜, 인간의 삶이 지속되기 어려운 기후위기의 재난상황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 대하여 국가는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 등을 보호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조치를 취하여, 침해의 위험을 방지

할 헌법상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조치를 해태하여 헌법상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하면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이 사건 조항의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여부에 대한 검토

이 사건 조항은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

율’이란 40퍼센트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40%로 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 한국 온실가스 배출량은 728백만 톤 이었으므로, 이를 40% 감

축한 배출량은 436백만 톤 입니다. 이러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이 기

후변화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안전을 보호하는데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

소한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심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구인들 

주장의 요지는 위와 같은 감축목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에 불

충분한 목표로서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입니다. 

(1) 파리협정 제2조의 목표와 이 사건 법률의 기온 상승 제한 목표

① 파리협정 제2조는 ‘산업화 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섭씨 2

도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 및 산업화 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섭씨 1.5도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의 추구’를 목표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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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4항은 ‘정부는 「파리협정」 등 국내외 여러 여건

을 고려하여 중장기감축목표등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협정 제4

조의 진전의 원칙에 따라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중시하고 파리협정 준수

의지를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② 탄소중립기본법 제3조 제8호는 ‘기후위기는 인류 공통의 문제라는 인식 

아래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최대 섭씨 1.5도로 제한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한다는 기본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즉, 탄소중립기본법은 파리협정의 기온 상승 제한 목표 중에서‘섭씨 2도 보

다 현저히 낮은 수준’에서 더 나아가 ‘섭씨 1.5도로 제한’한다는 가장 적

극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③ 탄소중립법 제3조 제3호는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예측과 분석에 기

반하고, 기후위기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후위기로부터 영향을 받는 모든 영역

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정

책을 수립한다’고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원칙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예측과 분석’이란 국제사회 차원에서는 

IPCC가 제공한 여러 보고서들로 대표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회는 2020. 9.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에서 “파리협정의 당사국으로서 파리

협정의 목표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의 권고에 따라 기후문제를 해결”할 것이며, “기후위기 상황

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IPCC 1.5℃ 특별보고서의 권고를 엄중히 받

아들이며 정부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에 부합하도록 적극적으

로 상향하고,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목표”로 하겠다고 결의하였습

니다. 

그렇다면, 국회는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범 지구적인 기온 상승을 1.5℃ 이내로 제한해야 하고, 이를 위해 IPCC 「지

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가 권고하고 있는 수준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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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설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의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IPCC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에 따른 한국 탄소예산

① 전 지구적 탄소예산

IPCC 1.5℃ 특별보고서는 1.5℃ 및 2℃ 온도 상승 시나리오에 따라 전 지구

적으로 배출할 수 있는 잔여 이산화탄소량, 즉 탄소예산을 계산하여 제시하

고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범 지구적으로 2018. 1. 1. 기준으로 온도 상승을 

67%의 확률로 1.5℃로 제한할 수 있는 탄소 예산이 4,200억 톤(420Gt)이

고, 67%의 확률로 2℃로 제한할 수 있는 탄소예산은 1조 1,700억 톤(1,170Gt

)입니다. 

② 한국 탄소예산

탄소예산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제한적 자원’이므로,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탄소 예산을 균등하게 할당하는 것을 배분 기준으로 

상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국가별 인구에 따라 국가별 탄소예산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파리협정의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의 원칙”을 고

려할 때 한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더 많이 감축하여 개발도상국의 1인당 

배출량과의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분배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인구 비중으로 분배한 탄소예산은 한국이 져야 할 책임의 크기를 산

정하는 준거로서 적절할 것입니다. 

2018년 전 세계 총인구수는 75억 9186만 명이고, 한국의 인구수는 5,098만 

명으로서 전 세계 총인구의 0.67%입니다35). 67%의 확률로 1.5℃로 제한할 수 

있는 탄소예산 4,200억 톤의 0.67%를 배정하면, 28억 1,400만 톤(2,814Mt)

입니다. 한편, 67%의 확률로 2℃로 제한할 수 있는 탄소예산 1조 1,700억 톤

의 0.67%를 배정하면, 78억 3,900만 톤(7,839Mt)입니다. 

여기서 탄소예산은 이산화탄소 양만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므로, 한국의 총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이산화탄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91%임을 고려하여 

35) 통계청 https://kosis.kr/vis_kor/nso/worldInKor/selectWorldInKor.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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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예산을 총 온실가스 예산으로 환산하면 1.5℃에서 30억 9,230만 톤

(3,092Mt), 2℃에서 86억 1428만 톤(8,814Mt)입니다. 

최근 4년간의 국가온실가스 인벤토리상 배출량은 2016년 6억 9,350만 톤, 

2017년 7억 970만 톤, 2018년 7억 2,760만 톤이고, 환경부 2020. 9. 28.자 보

도자료에 따른 2019년 잠정 배출량은 7억 280만 톤입니다. 2018년과 2019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합산하면 14억 3,040만 톤으로서 이를 차감하고 나면, 

2020. 1. 1. 기준으로 잔여 탄소예산은 1.5℃에서 16억 6,190만 톤(1,661.9Mt

), 2℃에서 71억 8,388만 톤(7,183.9Mt)입니다. 현재와 같은 추세로 

대략 연간 7억 톤 가량의 온실가스가 배출된다면 한국의 탄소예산은 1.5℃ 

제한의 경우 2022년에, 2℃ 제한의 경우 2030년 무렵에 고갈됩니다. 

즉, 탄소중립법의 제3조 제8호의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최대 섭씨 1.5도로 제한’한다는 온도 목표는 IPCC 1.5℃ 특별보고서에 의하

면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달성이 불가능한 목표임이 명백합니다.  

(3) IPCC 제6차 평가보고서 제1실무그룹 보고서(2021. 8.)에 따른 탄소예산

IPCC 제1실무그룹은 2021. 8. 제6차 평가보고서 ‘기후변화의 물리과학적 기

초’를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1850-1890에 비해 2010-2019 사이에 기온

이 1.07℃ 상승했고, 1850년부터 2019년 사이에 대기에 누적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390(±240)라고 보고한 다음, 잔여 탄소예산에 관하여 IPCC 

1.5℃ 특별보고서에 비해 약간의 수정을 가하고 있습니다. 

IPCC 제5차 평가보고서에서 확인된 사실인, 인류기원의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축적되는 양과 지구온난화가 대략 선형적 비례관계에 있다는 점을 다

시 한번 확인하면서 각 1000Gt의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축적될 때마다 지

구표면의 온도가 0.45℃가량 상승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가) IPCC 제6차 평가보고서 실무그룹 보고서에 의할 때 한국의 잔여 탄소예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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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에서와 같이, 보고서는 2020년 초를 기준으로 하여 전 세계 잔여 탄소

예산(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은, 67%의 확률로 1.5℃로 제한할 때 4,000억톤

(400), 1.7℃에서는 7,000억톤(700), 2℃에서는 1조 1,500억톤

(1150)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 세계 탄소예산을 토대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2020년 초 기준 잔여 한국 탄소예산(이산화탄소 배출

량 기준)을 계산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 2020년 전세계 인구수 7,794,799,000 명, 한국 인구수 51,780,579 명, 한국

의 인구비율 0.66%입니다.36) 

여기서 탄소예산은 이산화탄소 양만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므로, 한국의 총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이산화탄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91%임을 고려하여 

한국의 탄소예산을 위 (2)항에서와 같이 총 온실가스 예산으로 환산하면 

2020. 1. 1.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67%의 확률로 1.5℃에서 29억 톤(2,900Mt

36) 통계청 https://kosis.kr/vis_kor/nso/worldInKor/selectWorldInKor.do

기온 상승 

제한 목표

2020년 초 기준 잔여 

전세계 탄소예산()

2020년 초 기준 잔여 한국

탄소예산 (백만 톤,)

1.5℃ 400 2,640

1.7℃ 700 4,620

2.0℃ 1150 7,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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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에서 50.7억 톤(5,070Mt), 2.0℃에서 83.4억 톤(8,340Mt)

입니다. 

한국이 현재의 추세대로 매년 약 7억 톤씩 온실가스 배출을 지속한다면, 한

국의 총 온실가스 예산으로 환산한 탄소예산은 1.5℃ 목표의 경우 2024년 초

에, 1.7℃ 목표의 경우 2028년 중반에, 2.0℃ 목표의 경우 2031년에 모두 소

진됩니다.  

나) 이 사건 조항의 감축목표가 IPCC 제6차 평가보고서 제1실무그룹 보고서

가 제시한 탄소예산에 부합되는지 여부

이 사건 조항과 같이 2030년 배출목표를 436백만 톤 이라고 할 때,  

IPCC 제6차 평가보고서 제1실무그룹 보고서가 제시한 탄소예산에 부합될 수 

있는지 산정해 보겠습니다. 산정방법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728백만 톤 

에서 시작하여 매년 일정량씩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2030년에 436백만 

톤 에 도달할 경우에 누적되는 배출량 합계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매년 일정량씩 단계적으로 감축한다고 가정한다면, 2018년부터 2030년까지 

12년 동안에 연간 배출량은 매년 24.33 백만 톤 [={(728백만 톤 ) 

- (436백만 톤 )} ÷ 12년]씩 감소해야 합니다. 이를 적용해 2030년에 

이르기까지 매년 배출량을 산정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전년도 배출량에서 

24.33백만 톤 씩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 배출량 단위는 백만 톤 

※ 2020년부터 2030년까지의 배출량 합계는 6,061백만 톤

IPCC 제6차 평가보고서 제1실무그룹 보고서의 탄소예산 기준연도는 2020. 1. 

1.이므로, 이 표에서 2020년부터 2030년까지 배출량을 합산하면 60억 6,100만 

톤(6,061백만 톤)입니다. 이는 1.5℃ 이내로 제한하는 잔여 탄소예산 29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배출량 728 703.67 679.34 655.01 630.68 606.35 582.02

연도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배출량 557.69 533.36 509.03 460.37 436.04 4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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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톤(2,900Mt), 1.7℃ 이내로 제한하는 잔여 탄소예산  50.7억 톤

(5,070Mt)훨씬 초과하는 배출량입니다.  

다) 한국 탄소예산의 소진 시기

이번에는, 위 표에서와 같이 이 사건 조항 대로 2030년 배출목표를 436백만 

톤 이라고 하고, 매년 일정량씩 단계적으로 감축한다고 가정할 때 한국

의 탄소예산이 소진되는 연도를 산정해 보겠습니다. 앞의 표에 기재된 연도

별 배출량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 탄소예산 단위는 백만 톤

기온 상승을 1.5℃ 이내로 제한하는 온도 목표에서는 탄소예산이 2024년 초

경에 소진되고, 기온 상승을 1.7℃ 이내로 제한하는 온도 목표에서는 2028년 

중반에 소진됩니다. 

(4) IPCC 1.5℃ 특별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2030년 감축목표와 이 사건 

조항의 감축목표의 검토

IPCC 1.5℃ 특별보고서는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을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

해서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 감축해야 하

고, 2050년에는 순배출 0에 도달해야 한다는 경로를 제시하고, 탄소예산을 

67%의 확률로 420라고 산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조항이 탄소

예산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온실가스 배출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 감축’해야 한다는 권고에는 어느 정도 부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201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656.3백만 톤이었으므로, 이를 45% 

감축한 배출량은 361.3 백만 톤입니다. 한편, 이 사건 조항은 2018년 대

비 40%를 감축목표로 하고 있는데, 2018년 한국 온실가스 배출량은 728백만 

기온 상승 

제한 목표

2020년 초 기준 잔여 한국

탄소예산
탄소예산 소진 연도

1.5℃ 2,900 2024년 초

1.7℃ 5,070 2028년 중반

2.0℃ 8,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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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 이었으므로, 이를 40% 감축한 배출량은 436백만 톤 입니다. 

IPCC가 제시한 기준에 75백만 톤을 초과합니다. 이 사건 이 IPCC 기준

에 맞춰 2018년을 기준시로 하려면, 50% [={(728백만 톤)-(361.3 백만 톤

)} ÷ (728백만 톤)]를 감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조항은 

탄소예산을 고려하지 않은 IPCC의 2030 감축목표에도 10%나 부족합니다. 

(5) UN환경계획 배출격차 보고서 (Emissions Gap Report)에 따른 이 사건 조

항의 감축목표 검토

UN환경계획은 파리협정에 따라 각국이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출하는 국가온

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취합하여 각국이 설정한 감축목표가 파리협정의 온

도 제한 목표에 부합하는지를 살펴보고, 초과 배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하는 배출격차보고서를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  

2020년 배출격차보고서 26쪽에 의하면 현재 각국이 제출한 NDC가 모두 준

수될 경우 2030년의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560억 톤으로 예상되어 있

는데, 이는 1.5℃ 온도 제한을 위해 필요한 250억 톤보다 320억 톤을 

초과한 수준이고, 1.8℃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필요한 350억 톤보다 220억 

톤 초과한 양이며, 2.0℃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양 410억 톤보다 150억 톤 

초과한 양입니다(갑 제12호증 유엔환경계획 배출격차보고서 2020 참조). 

그 결과 각국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NDC를 모두 이행하더라도 금세기 말까

지 산업화 이전 대비 3.2℃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갑 제12호증 유엔

환경계획 배출격차보고서 2020 참조). 

※ 단위 : 억 

2030년 

배출량 
배출량 격차

추가감축 

비율

한국 2030년 

배출량목표

현재 NDC 560 5.36

1.5℃ 제한 250 320 ▼57% 2.30

1.8℃ 제한 350 210 ▼40% 3.22

2.0℃ 제한 410 150 ▼27% 3.91



- 52 -

즉, 파리협정 당사국들은 파리협정의 기온상승 제한 목표를 준수하려면 현재

제출되어 있는 NDC에서 추가로 57%(1.5℃ 제한 목표), 40%(1.8℃ 제한 목표), 

27%(2.0℃ 제한 목표)를 더 감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감축부담을 각국에 

균등한 비율로 분배한다고 가정할 경우 한국의 2030년 배출량은, 1.5℃제한

에서 2.3억 톤, 1.8℃ 제한에서 3.22억 톤, 2.0℃ 제한에서 3.91억 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항은 2030년 배출량 목표를 4.36억 톤으로 설정하

고 있으므로, 파리협정에 따른 온도 목표인 「섭씨 2도 보다 현저히 낮은 수

준으로 유지하는 것 및 섭씨 1.5도로 제한」하기에 불충분합니다. 

‘섭씨 2도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라는 문언상, 온도 목표를 2℃로 설

정해서는 아니 될 것이고, 적어도 1.8℃ 이내로 제한해야 파리협정에 부합하

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2030년 배출량 목표를 최소한 3.22억 톤 이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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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해야 합니다. 2018년을 기준시로 하여 감축목표를 정한다면, 2018년 대

비 55% [={(728백만 톤)-(322 백만 톤)} ÷ (728백만 톤)]감축

한 양이 되어야 합니다. 

유엔환경계획 배출격차 보고서(Emissions Gap Report)에 따라 한국의 2030년 

배출목표를 검토하는 것은, 파리협정 당사국들이 2015년 당시에 각국의 사정

을 감안하여 제출한 감축목표를 기준으로 하여 파리협정에 부합하도록 균등

한 비율로 감축의무를 분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방식은 

‘남반구’로 지칭되는 저개발 국가, 개발도상국의 성장에 불리하게 작용하

므로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이라는 파리협정상 공평의 원칙에 부

합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라. 평가 및 소결

① 탄소중립기본법 제3조 제3호에서와 같이 감축목표는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예측과 분석에 기반’하여야 하므로, 가장 최근의 보고서인 IPCC 제6

차 평가보고서 제1실무그룹 보고서에 따라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

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종전의 IPCC 1.5℃ 특별보고서에 따른 감축목표는 수

정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조항에서 2030년 감축목표를 설정

함에 있어서, 2018년 대비 40% 감축한 배출량인 436백만 톤 이라고 설

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과학적 예측과 분석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2018

년 온실가스 배출량 728백만 톤 에서 시작하여 매년 단계적으로 감축

하여 2030년에 436백만 톤 에 도달한다고 할 때, 그 기간 동안 누적되

는 배출량의 합계가 과연 탄소예산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반영하였

다거나, 심지어 한국의 탄소예산이 얼마인지 산정해 보았다는 흔적이 법 어

디에도 없을뿐더러, 입법과정에서의 환경노동위 회의 속기록에서도 전혀 찾

아볼 수 없습니다. 

② 탄소중립기본법 제3조 제8호는 ‘기후위기는 인류 공통의 문제라는 인식 

아래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최대 섭씨 1.5도로 제한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한다고 하여, 파리협정 제2조의 기온 상

승 제한 목표 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인 목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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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막상 IPCC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에 따라 1.5℃ 목표에 부

합하는 한국의 잔여 탄소예산을 산정해보면 2018. 1. 1.을 기준시점으로 할 

때 30억 9,230만 톤(3,092Mt)으로서, 현재와 같이 매년 7억 톤의 배출 

추세라면 2022년에 모두 소진됩니다. 피청구인은 무책임하게도 잔여 탄소예

산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만연히 최대 1.5℃ 이내로 제한한다는 원대한 

포부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③ 2021. 8.에 발표된 제6차 평가보고서 제1실무그룹 보고서에 의할 때 한국

의 잔여 탄소예산은 2020. 1. 1.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67%의 확률로 1.5℃에

서 29억 톤(2,900Mt), 1.7℃에서 50.7억 톤(5,070Mt), 2.0℃에서 83.4

억 톤(8,340Mt)입니다. 

이 사건 조항과 같이 2030년 배출목표를 436백만 톤 이라고 할 때, 매

년 균등한 배출량씩 감축해 간다면, 2020년부터 2030년까지 배출량을 합산하

면 60억 6,100 톤(6,061백만 톤)입니다. 1.5℃ 이내로 제한하는 잔여 탄

소예산 29억 톤(2,900Mt), 1.7℃ 이내로 제한하는 잔여 탄소예산  50.7억 

톤(5,070Mt)을 훨씬 초과하는 배출량입니다. 기온 상승을 1.5℃ 이내로 

제한하는 온도 목표에서는 탄소예산이 2024년 초경에 소진되고, 기온 상승을 

1.7℃ 이내로 제한하는 온도 목표에서는 2028년 중반에 소진됩니다. 

④ 탄소예산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IPCC 1.5℃ 특별보고서 제시된 기준인 

‘온실가스 배출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 감축’으로 2030년 감축목

표를 산정해 보더라도 2018년 대비 50%를 감축해야 하므로, 이 사건 조항의 

목표 감축량 40%는 매우 불충분합니다. 

⑤ 유엔환경계획 배출격차 보고서에 따라 파리협정에 부합되도록 ‘섭씨 2

도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인 1.8℃ 온도 제한을 목표로 하여 2030년 감축

목표를 산정하면  2018년 대비 55% 감축한 양이 되어야 합니다. 

⑥ 온실가스 목표를 정함에 있어서 입법자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될 것입니

다. 그러나, 국가가 기본권보호를 위해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기준은 그에 대한 판단을 전적으로 국가에 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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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든 그것이 기본권보호와 관련이 있고 기여할 수 있

는 것이라면 재량범위 내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권보호조치를 취하였다

고 볼 것은 아닙니다. 

기후변화 위험으로부터의 기본권보호의무라면, 그것이 기후보호를 위해 과학

적 근거에 의해 국제사회에서 합의된 정도로서 최소한의 수준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였을 때 비로소 기후변화로부터의 기본권보호의무를 이행한 것

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3조 제8호에 의하면 피

청구인은 기후위기가 인류공통의 문제이고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며 파리협정을 준수하는 1.5℃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함으로써 기후위기

에 대처하는 국제사회의 협력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정

작 그 기온 상승 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규범

이 되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하여는 현저하고 명백하게 기후과학 

및 국제규범적 최저수준에 미치지 못하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조항이 설정하고 있는 2030년까지 40% 감축이라는 목표는 국가가 

기후변화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축목

표보다 명백하게 불충분하므로, 피청구인은 이와 같은 불완전한 입법에 의해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국가의 기

본권보호의무를 위반하고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3. 생명권,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권, 행복추구권, 환경권,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점

기후변화 위험으로부터의 기본권 보호의무는 그것이 기후변화 방지를 위하

여 과학적 근거에 의해 국제사회에서 합의된 정도로서 최소한의 수준에 해

당하는 조치를 취하였을 때 비로소 기후변화로부터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이

행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하여 개별국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

여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국제협약 불이행시 국제법적 제재가 가해

지는 등 강행규범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렇게 국제규범적으

로 제시된 기준을 고려하여서 기후변화의 임박한 위험을 막기 위한 최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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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의 기본적인 기준을 규정하

였을 때, 비로소 기본권보호의무의 최소한의 조치를 취한 것이라 하겠습니

다.

이 사건 조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량에 의하여 이를 각 부문별 및 산업구조

별로 환산하여 구체적인 감축목표량 및 관리 기준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런

데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의 총목표를 제시한 규정에서조차 임박한 기후위기

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별 감축량의 최저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감축목표를 

제시한 것입니다. 

국가의 총감축목표량이 기후변화를 저지하고 공동체가 존속하기 위해 기후

과학 및 국제규범적으로 요청되는 최저수준에 미치지 못하게 설정되었다면, 

이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

소한의 조치조차 취하지 않은 것이라 판단됩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보호작용 및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에 있어서 국가의 재량적 결정권한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기후과학적으

로 인정된 사실에 근거하여 국제공동체에서 합의된 최저 감축수준에 해당하

는 정도에 대해서는, 재량적 결정 영역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신체

의 안전, 생존과 공동체의 존속을 위한 국가의 보호의무의 최소한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사건 조항은 이에 이르지 못하는 감축량을 설정하고 있으므로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사건 조항은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 감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불이행하는 것이고, 기준 이상 배출을 허용하는 것이어서 

기후변화 방지의무를 불이행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생명권,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권, 행복추구권, 환경권이 침해됩니다.

생명권, 건강권, 환경권과 별도로 기후변화로 인하여 가족생활을 침해받지 

않고 평온하게 유지할 권리, 기후변화로 인하여 자신의 문화, 생활방식을 침

해받지 않고 유지할 권리 등 생명권, 건강권에 직접 포함되지 않는 다양한 

기본권적 법익의 보장을 포괄할 수 있기 때문에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역

시 침해되는 기본권입니다(갑 제10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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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네덜란드 Urgenda 판결은 온실가스 감축의 구체적인 이행은 정치의 

영역이며 국가가 결정하여 이행할 재량적 영역이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긴

급한 기후위기 상황임이 인정됨에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하향조정한 정부

조치는 기후변화 위험에 대하여 거주민들의 생명과 안녕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위반하여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국가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며, 기후과학적, 국제규범

적으로 인정된 최저감축수준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하도록 명하는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4. 이시적 자유권 보장과 세대간 평등권

온실가스 배출은 전력생산, 산업, 교통, 건물, 농업, 폐기물 분야 등 인간 생

활의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국민들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수반됩니다. 반면에, 대기 중에 누

적되는 온실가스의 양과 기온 상승은 대략적인 선형적 비례관계에 있기 때

문에 기온 상승을 일정한 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대기로 유입되는 온

실가스의 절대량을 제한해야만 합니다. 

이처럼, 기후보호를 위한 탄소예산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온실가스 감축 

부담의 분배가 시간적으로 불균등하게 배정될 경우에, 즉 현재 세대에게 탄

소예산을 과다하게 배정하고 그럼으로써 미래세대에게 극심한 부담을 전가

시킨다면 미래 세대의 자유를 사전에 침해하는 효과를 갖게 될 것입니다. 국

가는 기후변화의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사이에 조화를 찾아야 할 것인데, 탄소예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감축 

부담을 미래세대에게 과도하게 전가한다면 이는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미

래세대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위에서 산정한 바와 같이 한국 탄소예산은, 이 사건 조항에 의하면 67%의 

확률로 기온상승을 1.5℃ 이내로 제한하는 목표에서는 2024년에 소진되고, 

1.7℃ 이내로 제한하는 목표에서는 2028년에 소진됩니다. 탄소예산을 산정하

는 방법이 위에서 처럼 전세계 인구에 대해 개인별로 완전히 균등하게 배분

한다면 한국과 같은 후발 선진국에게 당초부터 달성이 불가능한 목표가 될 

수도 있다는 항변이 있을 수도 있으나, 각국의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산

정하는 방식인 ‘유엔환경계획 배출격차 보고서’에 따라 2030 배출목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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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해 보더라도 이 사건 조항은 2030년까지의 감축목표가 지나치게 느슨하

여 현재 세대의 자유를 위해 미래세대에게 과도한 감축부담을 전가하는 것

입니다. 이 사건 조항은 현재 세대의 자유권 제한의 정도는 극히 미미한데 

비하여, 미래 세대에게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자유권을 상실할 정도의 극

단적인 금욕을 강요하는 결과로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됩니다.     

아래에서 살펴 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Bundesverfassungsgericht, 이하 

‘BVerfG’) 판결에서 처음 사용된 ‘Intertemporale Freiheitssicherung’37)

{이시(異時)적 자유의 보장, 기간 간 자유 보장} 또는 ‘시간을 관통하는 사

전효과(intertemporal advance effect)의 구성’은 온실가스 배출을 계속 허용

함으로써 정부는 추후 온실가스 배출량을 급격히 줄이기 위해 보다 제한적

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고, 이는 청구인들의 미래의 삶을 본질적으로 위험

에 빠뜨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논거의 중요성은 궁극적으로 현재의 온실

가스 배출량이 ‘자유권’의 미래 간섭으로 해석될 수 있게 허용하였다는 

것입니다.

“Intertemporale Freiheitssicherung”은 현재의 위험으로부터 미래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개념으로 BVerfG가 사용한 개념입니다. 현재와 미

래라는 두 시점을 가정하고, 함께 쓸 수 있는 자유의 총예산이 한정되어 있

는 경우, 그것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개념은 경제

학 이론의 ‘intertemporal choice’(기간 간 선택)의 개념과 유사한 면이 있

습니다. 

경제학에서 ‘intertemporal choice’는 쓸 수 있는 재화의 총예산이 한정되

어 있다고 가정할 때, 이자율과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현재에 소비하는 것

이 유리한가 아니면 돈을 모아서 미래에 소비하는 것이 유리한가를 선택하

는 이론입니다. 청년기에 저축하여 이자로 돈을 불리고, 여기에 인플레이션

을 감안 하여 계산해보았더니, 노년기에 돈을 소비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면 

청년기의 소비는 줄이고 저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Intertemporale 

Freiheitssicherung”은 배출할 수 있는 총 탄소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이산화

탄소 배출이 자유의 행사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현재와 미래의 자유의 배분

의 문제를 포착하고, 그 연결 관계 안에서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37) 김희정,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연방기후보호법 위헌결정에 대한 분석과 평가, 헌법학연구 제28권 제
1호(202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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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습니다. BVerfG는‘이시적 자유보장’ 또는 ‘기간 간 자유 보

장’(Intertemporale Freiheitssicherung) 이라는 개념아래 청구인들의 미래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이 온실가스 감축

의 상당량을 2030년 이후로 전가하고 있다고 보여, 혹독한 탄소감축을 통한 

금욕적 생활을 강요받아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갑 제14호증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연방기후보호법 위헌결정에 대한 분석과 평가 참조).

참고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따른 ‘한강 살리기 사업’ 구간 인

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각 공구별 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를 신청한 사안(4대강소송의 집행정지 사건)에서, 반대의견은 다음과 같이 환

경문제가 가지는 시차성, 탄력성 및 비가역성등과 같은 특성을 충분히 고려

함으로써 미래의 세대인 우리들 자손의 중요한 삶의 터전이 될 환경이 오염

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위 4대강 소송 집행정지결정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 반대의견은 2021

년에 내려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결보다 훨씬 앞선 2011년에 이미 미래

세대에 대한 환경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세대간 기본권 보장이 되어야 한다

는 취지로 판결하였던 것입니다.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이홍훈, 대법관 전수안의 반대의견]

헌법은 제35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환경권(환경권)을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하나로 천명함과 동시에 국가와 국

민에게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환경권의 행사

와 내용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제정

된 우리 환경정책기본법은 제2조를 통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은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

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지구의 환경상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구함으로써, 현재의 국민으로 하여금 그 혜택을 널리 향

유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 계승될 수 있도록 함을 위 법의 기본

이념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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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소송의 경과

1. 네덜란드 대법원 Urgenda 사건

가. 네덜란드 Urgenda 판결의 의의

1990년 미국 기후변화 소송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City of Los Angeles v. 

NHTSA4) 소송이 제기된 이후 30여개가 넘는 국가에서 1,000건이 넘는 소송

이 제기되었습니다.38)

기후소송은 쟁점별로, 첫째, 현행 규제법을 활용하여 기후변화에 소극 적인 

정부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는 행정소송, 둘째, 불법행위 등 민법의 기본원 

38) “U.S. Climate Change Litigation” Sabin Center for Climate Change Law in  collaboration 
with  Arnold & Porter  LLP,  http://climatecasechart.com/us-climate-change-litigation/

이러한 환경권은 근대 초기부터 등장한 기본권이 아니라 현대 산업사회가 급속

도로 발전하면서 자연의 훼손, 공해 및 환경오염, 주거·생활환경의 악화 문제가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함에 따라 새롭게 인식되면서 논의·

발전된 것이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자국 실정에 맞게 환경권의 개념을 도입

하여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63년에 제정

된 공해방지법, 1977년에 제정된 환경보전법을 거쳐 1980년에 개정된 헌법에서 

국가의 환경보전의무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헌법적 수준의 

보장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환경문제는 문제의 발생과 이로 인한 영향이 현실로 나타나기까지 상당한 

시차가 존재하고, 어느 정도의 환경악화는 환경이 갖는 자체 정화능력에 의하여 

쉽게 원상회복될 수 있지만 그 자체 정화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경악화가 

가속화될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이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되는 시

차성, 탄력성 및 비가역성 등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환경문제가 포함된 이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특성을 충분히 

고려함으로써 현재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지역 인근에 거주하

거나 한강을 상수원으로 삼는 재항고인들뿐만이 아닌 미래의 세대인 우리들 자

손의 중요한 삶의 터전이 될 환경이 오염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각별한 주

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1. 4. 21.자 2010무111 전원합의체 결정).



- 61 -

칙을 활용하여 기후변화의 피해를 야기한 정부나 기업을 상대로 피해배상 

혹은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유지청구) 민사소송, 셋째, 기후변화 문제를 뻔히 

알고 있었으면서 거짓 정보를 퍼트리거나, 기후관련 리스크를 회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아 소비자 혹은 주주들을 기만한 것이라 주장하는 회사법 소송

(소비자법, 주주 보호법), 넷째, 기후변화 문제는 인권의 문제이며 헌법이나 

국제법이 명시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문제라는 인권 및 헌법소송입니다.

네덜란드 Urgenda 판결 이후 인권 침해는 기후소송의 중요한 청구원인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Urgenda 판결은 유럽에서 정부의 기후변화 정 

책이 적절하지 않은 것이 위법함을 밝힌 첫 번째 사례이며, 유럽에서 인권법

에 근거하여 정부의 기후변화 관련 행위(부작위)를 판단한 최초의 사례이기

도 합니다. Urgenda 소송은 네덜란드 이외 다양한 국가에서 헌법과 인권법

에 근거한 소송이 확산되는데 영향을 주었습니다.

나. 네덜란드 대법원 Urgenda 판결의 요지 

네덜란드 대법원은 2019. 12. 20. ‘네덜란드 정부가 2020년말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최소 25% 감축할 것’을 명하는 원심 판결을 확정하

였습니다.39) 위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39) 네덜란드 대법원 2019. 12. 20. 선고 사건번호 19/00135 (Engels), 웹사이트 Rechtspraak.nl

■ 위험한 기후 변화

우르헨다와 국가는 모두 향후 수십 년 내에 위험한 기후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위협이 진짜 존재한다는 기후과학의 견해를 수용한다. 기후과학과 국제사회에서

는 상기 위협의 존재에 대해 대다수가 동의한다. 

CO₂를 포함한 온실가스의 배출은 대기에서 온실가스의 고농도화로 이어진다. 

이러한 온실가스는 지구가 방출하는 열을 보유한다. 산업혁명의 시작 이래 지난 

1세기 반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이 계속해서 증가해왔기 때문에 지구는 점점 더 

온난해지고 있다. 상기의 기간 동안 지구의 온도는 대략 섭씨 1.1도 상승하였

고, 이 중 가장 큰 온도 상승(섭씨 0.7도)은 지난 40년 동안에 발생하였다. 기후

과학과 국제사회는, 지구 온난화는 섭씨 2도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전제(보다 최

근의 견해에 따르면 섭씨 1.5도로 제한되어야 함)에 동의한다. 상기의 온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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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을 초과하여 지구 온난화가 발생하는 경우, 극도의 더위, 극도의 가뭄, 극도의 

강수량, 식량 공급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생태계의 붕괴 그리고 무엇보다도 빙

하와 극지방 만년설이 녹으면서 발생하는 해수면의 상승과 같은 대단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상기의 온난화는 또한 지구의 기후 또는 지구의 특정 

지역들이 급격히, 광범위하게 변화하는 티핑 포인트를 야기할 수 있다. 이 모든 

것들이 네덜란드를 포함하여 전세계의 다수의 사람들의 생명, 복지, 생활환경을 

위태롭게 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 중 일부는 이미 지금 현재 발생 중이다.

■ 유럽인권협약에 기반한 인권의 보호

유럽인권협약 제2조는 생명권을 보호하고, 제8조는 사생활 및 가정생활을 존중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법에 따르면, 국민의 생명이나 복

지에 대한 현실의, 즉각적인 위험이 존재하고 국가가 이러한 위험을 인지하는 

경우, 협약국은 상기의 조항들에 따라 적합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적합한 

조치를 취할 의무는 장기간에 걸쳐 실현될지라도 대규모 인구 집단이나 인구 전

체를 위협하는 환경 위험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 범세계적 문제와 국가 책임

위험한 기후 변화 위험의 성격은 범세계적이다: 온실가스는 네덜란드 영토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배출된다. 이러한 배출의 결과 또한 전세계가 경험하고 있

다.

네덜란드는 기후 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 협약의 당사국이다. 상기 협약의 

목적은 대기에서의 온실가스 농도를 인간의 활동을 통해 기후 시스템의 붕괴를 

방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상기 협약은 모든 협약국이 각자의 

고유의 책임과 선택에 따라 기후 변화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전제에 기반한다.

국가는 자신의 책임의 몫에 비례하여 자신의 영토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량을 감축해야 할 의무가 있다. 네덜란드에서 다수의 사람들의 생명과 복지를 

위태롭게 하는 위험한 기후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위험이 있으므로, "

자신의 몫"을 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는 유럽인권협약 제2조 및 제8조에 기반한

다.

■ "자신의 몫"을 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수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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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인권협약 제2조 및 제8조에 따라 국가에 부과된 적극적 의무를 구체화할 때

는 광범위한 지지를 받는 과학적 견해와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을 고려해야 한

다. 이러한 점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IPCC가 발행하는 보고서들이

다. IPCC는 기후학 연구와 발전을 위해 설립된 국제연합 산하의 과학 기관이자 

정부간 기구이다. IPCC의 2007년 보고서는 지구 온난화를 최대 섭씨 2도로 제

한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포함한다. 상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속서 I 국가들(네덜란드를 포함하는 선진국들)은 2020년에 배

출량을 1990년 대비 25~40% 감축하고, 2050년에 80~95% 감축해야 할 것이

다.

2007년 이래 기후 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 협약 산하에서 연례적으로 열린 

기후 컨퍼런스에서, 사실상 모든 국가가 IPCC의 시나리오에 따라 행동하고 

2020년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25~40% 감축해야 할 필요성을 정기적으로 지적

하였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2020년에 배출량을 1990년 대비 30% 감축해야 할 

필요성은 유럽연합에서 여러 차례 표명하였다.

게다가 안전하게 하자면 지구 온난화는 섭씨 2도가 아니라 섭씨 1.5도로 제한해

야 한다는, 광범위한 지지를 받은 견해가 2007년 이래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2015년에 채택된 파리협정은 국가들이 온난화를 섭씨 1.5도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이는 이전보다 배출량을 더 많이 감축할 것을 요

구한다.

대체로, 부속서 I 국가들이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 25~40% 감축

해야 할 긴박한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대부분 일치한다. 상기 

목표에 대한 합의는 유럽인권협약 제2조 및 제8조를 해석하고 적용할 때 고려해

야 한다. 2020년에 최소 25~40% 감축해야 할 긴박한 필요성은 네덜란드에도 

개별적으로 적용된다.

■ 국가의 정책

기후과학과 국제사회는 구상하는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감축 방안이 연기

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해당 방안이 더 광범위해지며 비용이 더 들어갈 것이라

는 데 대체로 동의한다. 또한 연기되는 경우 티핑 포인트의 도달로 인해 발생하

는 갑작스러운 기후 변화의 위험이 증대할 수 있다. 상기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견해에 비추어볼 때, 제안한 2020년 이후의 감축의 가속화가 2030년 및 2050

년의 목표를 달성하여 이에 따라 섭씨 2도 목표 및 섭씨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에 실현 가능하고 충분히 실효적인지를 설명하는 것은 국가에 달려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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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독일 연방기후보호법 헌법불합치 결정40)

가. 개요

BVerfG는 2019년 독일 연방기후보호법(이하 ‘기후보호법’)이 2030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감축 목표 재설정 관련 조항이 미비하다는 점에서 위헌이라고 

판단하며, 2022년 말 전까지 목표 재설정 조항을 재정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갑 제11호증).

BVerfG는 기본적 자유권의 세대간 효과라는 기후보호를 위한 새로운 기본권 

개념을 발전시켰습니다. BVerfG는 기본적 자유권이 화석연료 사용과 온실가

스를 배출을 통해 향유되는 한, 그러한 모든 종류의 기본적 자유권이 침해되

고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권리의 시간을 관통하는 측면을 강조하

며, BVerfG는 온도 상승 2도 내에서 가용할 수 있는 탄소예산 대부분을 

2030년 이전에 소진하고, 그 후 시간과 후속 세대에는 가용할 배출허용량을 

최소한만 남기는 현행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불균형성을 지적하였습니다.

나. 기본권 심사-건강권과 재산권

BVerfG는 두 종류의 기본권을 심사하였는데 첫째는 건강권과 재산권, 둘째 

는 자유권입니다. 

BVerfG는 건강권과 재산권 관련하여 온실가스 배출과 대기 온도 상승과 폭

염, 사망률 증가, 가뭄과 홍수 등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자

유권과 관련하여 온실가스 배출이 화석연료 고갈, 에너지 소비에 의존하는 

사회경제적 삶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였습니다.

40) Gerd Winter, ‘기본적 자유권의 세대간 효과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기후보호를 위한 노력’, 
Oxford University Press의 Journal of Environmental Law 학술지에 실은 영문 논문을 박시원 번
역, 환경법연구 제43권 제3호

국가는 이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항소법원이 국가가 국제사회가 필요하다고 간주한 목표인 2020년 최소 

25% 감축을 준수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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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VerfG는 국가가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적응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을 포함하

는 국가 의무의 야심찬 수준에 대해, 그 의무는 현재 뿐 아니라 미래 세대에

게 적용되나, 미래세대는 주관적 권리의 형태가 아닌 객관적인 방식으로만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독일이 글로벌 기후변화 기여도가 

낮다는 것을 고려하여, 독일이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국제 행동에 참여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BVerfG는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것인지 폭넓은 재량권을 부여하고, 

사법심사는 수동적 의무와 비교하여 적극적 의무를 심사하는 데에 제한된다

고 밝혔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적극적인 보호의무 위반은 1)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경우, 2) 정부가 취한 조치가 명백히 부적합하거나, 3) 완전히 

부적절한 경우, 혹은 4) 조치가 보호 목표에 못 미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참고로 BVerfG는 기후보호법을 통해 취한 조치들이 명백히 부적합하거나 부

적절하다고 판단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상당한 수준의 배출량 감축 경로

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조항은 기후위기로부터 보호

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한 목표에 명백히 못 미치는 경우이므로 국가의 적

극적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BVerfG는 농업과 부동산 산업의 이익이 홍수와 해수면상승으로 인해 피해 

볼 수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체 전체가 정착지를 잃게 되는 경우

도 인정하였습니다.

다. 기본권 심사-자유권

BVerfG는 온실가스 배출을 계속 허용함으로서 정부는 추후 온실가스 배출량

을 급격히 줄이기 위해 보다 제한적인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고, 이는 기후

보호법이 청구인들의 미래의 삶의 기회들을 본질적으로 위험에 빠뜨리는 것

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논거의 중요성은 BVerfG이 궁극적으로 현재

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자유권’의 미래 간섭으로 해석될 수 있게 허용하

였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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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VerfG는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과다하게 허용함으로서 독일 헌법 제

20a조에 명시된 현재와 미래 세대의 ‘자연적 생활기반’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했는지를 심사하였습니다. 이는 주관적 권리를 제외한 객관적 의무의 관

점에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독일 헌법 제20a조는 ‘국가는 미래세대에 위한 책임으로서, 헌법 질서의 범

위 내에서 입법을 통하여 그리고 법률 및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과 사

법을 통하여 자연적 생활기반과 동물을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BVerfG는 독일 헌법 제20a조의 의무의 내용과 관련하여, 국가는 기후보호를 

위해 행동하고,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할 의무가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국내

적 조치와 별도로, 독일 정부가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을 줄이기 위한 국제 

협상에 협조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상호 신뢰를 위해 국제 의무

를 이행하고 다른 국가들도 감축 노력을 게을리할 만한 여지를 주어서도 안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BVerfG는 제20a조에 따라 입법부는 입법에 관한 재량권이라는 특권을 가지

고, 이 특권은 사법심사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BVerfG는 기후보호법 하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예산이 대부분 2030년 내에 

소진될 것이고, 2030년 이후 가용할 만한 온실가스 양이 매우 적다고 결론지

었습니다. 현재와 미래의 세대를 비교한 뒤 탄소 예산으로 인한 이익과 부담

을 분배한 결과가 비례원칙과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BVerfG는 “만약, 다음 세대에게 막대한 감축 부담을 안기고, 자유의 심각한 

피해에 자신들의 생명을 노출시키는 정도에 이르러 청구인의 표현에 따르면 

‘긴급 멈춤’ 상태가 된다면, 비례 원칙에 따라 한 세대는 CO₂ 예산을 대

부분을 소진하여 다음 세대에서 여분을 조금만 남기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

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배출허용량의 분배를 개선하는 것의 중요한 

귀결은 배출을 초기에 감축하여 필요한 전환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을 벌고, 

새로운 기술개발에 대한 압박을 높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BVerfG는 2030년까지 허용된 배출량은 2030년 이후에 허용되는 온실가스 배

출량을 극도로 축소시키고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기본권을 통해 보호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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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를 위협하므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시(異時)적 자

유의 보장(intertemporale Freiheitssicherung)’으로서 기본권은 미래에 온실

가스 감축을 일방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총체적인 자유의 위협으로부터 청구

인을 보호하고, 입법자는 기후중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자유권

의 보호를 보장하는 예방적 조치를 취했어야 했으나 지금까지 이를 행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BVerfG는 ‘심판대상조항들은 기본법을 통해 총체적으로 보호받는 자유권에 

대한 제한과 유사한 작용(eingriffsähnliche Vorwirkung)을 유발한다. 이러한 

자유를 어떠한 방식으로든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은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관계되며, 이산화탄소 배출이 현 상황에서는 지구 온난

화에 광범위하고 불가역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무한정 발생하는 기후변화를 

입법자가 헌법적으로 방관할 수 없다는 헌법적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지금 

이산화탄소 배출을 허용하는 조항들은 미래의 자유에 대한 불가역적인 법적 

위협이 된다. 왜냐하면 오늘날 허용되는 모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기본법 

제20a조에 부합하는 잔여 배출 가능성을 축소시키기 때문이다. 이에 상응하

여 이산화탄소와 관련된 자유를 누리는 것은 점점 더 강하게 헌법상 요구되

는 제한에 직면하게 된다. 이산화탄소와 관련된 자유를 누리는 것은 기후변

화를 막기 위해 사실상 언제든 자제되어야 한다. 인간이 야기한 지구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축적이 더 이상 계속되지 않을 때에 지구 온난화를 멈출 

수 있기 때문이다. 2030년까지 탄소 할당량을 대규모로 소진하게 되면 과중

한 자유의 희생이라는 위험이 첨예화된다. 오늘날 광범위한 이산화탄소 배출

과 연관된 생활방식을 기후중립적 행동방식으로 이행하게 할 기술적ㆍ사회

적 발전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단축되기 때문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갑 

제13호증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보고서 2021년 제5호 참조).41)

결론적으로, BVerfG는 기후보호법의 문제 조항이 위헌이라고 선언하고 정부

로 하여금 비례 원칙에 따라 허용가능한 배출량을 재정비하도록 명령하였습

니다.

라. BVerfG가 인용한 해외 판례들

BVerfG도 위 사건에서 다양한 쟁점에 관하여 다양한 해외 판례들을 인용하

41) 이지효, ‘독일 연방기후보호법 헌법불합치 결정’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보고서, 2021.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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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습니다. 생명과 건강 보호가 환경오염피해로부터 보호를 포함하는지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 EctHR); 인권이 환경피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해야하는 적극적 의무를 구성하는지 여부(ECtHR); 화석연료에 크게 의존

하던 사회가 급진적인 전환을 위해 남겨진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경우 

자유에 대한 제한이 심각해질지 여부(네덜란드 대법원); 정부가 감축 노력을 

멈추고 적응정책에 기대는 경우 기본권 침해를 야기하는지 여부(네덜란드 대

법원; Rechtbank Den Haag); 국가의 글로벌 배출 비중이 적다고 해도 감축 

노력은 의무인지 여부(Gerechtshof Den Haag, 뉴질랜드 고등법원, 미국 9th 

연방순회 고등법원); 탄소예산 접근법은 온도 목표를 가용한 배출량으로 환

산하 는데 유용한 방법론인지(네덜란드 대법원, 아일랜드 대법원); 2030년 이

후의 관점에서도 배출 감축량이 결정되어야 하는지(아일랜드 대법원) 등입니

다.

Ⅴ. 결론

기후변화문제의 특수성, 기후변화의 임박한 위험의 현실, 국제공동체에서 합

의된 온실가스감축수준은 기본권보호의무 위반여부의 판단에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보호작용 및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온실 가스

감축의무 이행에 있어서, 기후과학적으로 인정된 사실에 근거하여 국제공동

체에서 합의된 최저감축수준에 해당하는 정도에 대해서는, 재량적 결정 영역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신체의 안전, 생존과 공동체의 존속을 위한 

국가의 보호의무의 최소한이라 할 것입니다. 

이 사건 조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량은 기후과학상 국제규범적으로 제시되

고 있는 지구온도 상승을 2도 이내로, 그리고 더 급격한 지구온도 상승으로 

인하여 1.5도 이내로 저지하기 위하여 제시되고 있는 국제공동체의 감축기대

량의 환산치에 현저하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기후과학적으로 다가올 세대에 위험한 기후변화가 야기될 것이고, 제한된 남

은 탄소예산을 고려하면, 어떠한 경우를 상정하더라도 이 사건 조항의 온실

가스 감축목표량은 미래에 더욱더 강력한 감축을 강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은 기후변화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생명권, 행복추구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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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행동자유권, 평등권, 재산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음이 명백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조항은 청구인들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공

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께서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

구취지 기재와 같은 위헌결정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주시어 위헌 상

태를 신속히 해소하도록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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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 제1호증 탄소중립위원회 탄소중립학습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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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대한 분석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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